
국문요약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복원된 이후 지방재정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변화했다. 지방세출규모는 

실질적으로 중앙재정과 비슷한 수준까지 팽창했으며, 지방세의 비중도 20% 수준을 유지하다가 

문재인 정부의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26%까지 높아졌다.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법정률도 

19.24%로 높아졌고,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의 팽창을 주도했다. 그런데 양적으로는 팽창했지

만 질적으로는 중앙재정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이 글은 재정분권 개혁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구현하기보다는 지방재정의 중앙의존성만 

강화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재정분권은 세출의 자치나 세입의 자치를 옥죄는 제도적 행태적 

요인을 제거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이나 재정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개혁에는 

이러한 당위적 논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정책을 살펴보면, 재정분권정책이 추진될수록 지방재정의 자립도는 낮

아지고, 중앙의존성만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재정력 격차를 빌미로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조

정제도가 왜곡되어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기제만 강화되고 효율성도 공평성도 훼손되고 있다. 이

것이 재정분권의 착종 현상이다. 지방재정원리에 맞는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다.

주제어: 재정분권, 지방소득･소비세, 국고보조금, 세입･세출의 자치, 재정력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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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문제의�제기

1991년 지방의회가 복원되고, 1995년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민선 단체장 7기가 끝나고 8기가 출범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복원

된 지 30년이 지나고 있지만 지방자치는 선거방식에서부터 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원조달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02년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위원회는 역대 정부

에서 이름을 달리하며 지속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로 명

칭을 바꾸고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해왔으나, 자치분권은 여전히 미

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개혁 중에서 재정측면의 성과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대

폭 인상한 것이 대표적이다.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명기했던 지방소득세 규모 확

대는 아예 추진하지도 않았고, 국가･지방간 기능 재조정과 연계하여 국민최저

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국고

보조금 개편도 미진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과정에서 찬반논란이 

제기되었다. 지방소비세는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될 때부터 논란이 적지 않았

다. 도입 이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세율인상이 추진되었고, 5%로 

시작한 세율이 25.3%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에 대한 평가는 이론적

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부정적 측면이 강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지방소비세 도입에 대해서

는 기획재정부의 저항과 이를 뒷받침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그중에서도 2020년 한국지방재정학회 하계학술

대회에서 “재정분권과 신화”를 발제한 김재훈 교수는 지방소비세의 확대를 지

지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재정분권의 강화가 항상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아니고, 재정집

권의 강화가 항상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도 아니라는 당연한 명제

를 주장하는 것이다. 재정분권과 민주성 및 효율성 간의 관계는 너무나 다

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일반 국민들은 물

론 학계에서도 이러한 점을 도외시한 채, 1세대 재정연방주의에 대한 믿음



재정분권 개혁의 착종: 이론과 현실의 간극 3

의 관성에 따라, 재정분권을 많이 진행되면 될수록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2세대 재정연방주의가 등장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재정분권을 주장하

는 학자들이 이 이론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 없이 여전히 

재정분권을 만병통치약이나 논쟁을 허용하지 않는 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3 달성은 바로 이러한 과격한 주장에 입각해 있다”(김재훈, 2020: 302)

김재훈 교수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된 재정분권

개혁을 제2세대 재정연방주의이론을 논거로 비판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비중 

30%를 목표로 추진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도입과정부터 인상률이 결정되는 

과정까지 상세하게 검토하며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당시 지방 정치

권을 중심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요구가 강했고, 일부 지방재정학자들이 지방

소비세율 인상의 의미와 효과를 과도하게 합리화했던 것은 사실이다. 필자도 

지금과 같은 지방소비세제를 근간으로 하는 세율인상은 원칙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을 둘러싼 현상을 재

정분권 개혁의 정형으로 일반화하여 ‘신화’라고 비판하는 것은 매우 한정적 논

거만을 갖고 전체를 비판하는 우를 범하는 것일 수 있다. 특히 제2세대 재정연

방주의이론을 근거로 재정분권, 특히 세원이양을 주장하는 논리를 ‘논쟁을 허

용하지 않는 과격한 주장’으로 혹평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한국에서 지방분권개

혁이 요구되는 배경을 배제하고 해외이론을 맹종하는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

다. 왜냐하면 재정분권이 필요한 현실적 배경이나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 공감하지도 않고, 재정분권을 주장하는 견해를 ‘신화’로 규정하여 

개혁 자체를 비판하는 것도 재정분권을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의 편향된 주장을 

합리화해주는 구실로 이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개혁

이 과연 재정분권 논리에 부합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추진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에서 지방분권개혁 요구는 왜 시작되었으며, 그 요구는 정

당한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개혁의 구체적 내

용과 방법은 적절했는지, 개혁의 성과는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점검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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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지방분권개혁의 범주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여기에서는 재정분권에 초

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재정분권은 정부 간 재정관계를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체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인 과도한 중앙의존성을 

개선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재정분권 개혁의 내용

과 방법은 다원적이어서 단순한 세원이양만을 의미하지도 않고, 더더욱 지방소

비세율의 인상이 핵심일 수도 없다. 지방재정의 제도-행태-구조의 유기적 관계

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세출의 자치와 세입의 자치를 옥죄는 제도적 행태적 

요인을 제거하여,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지역적 공공서비스를 결정

하고 그 재원을 주민의 조세부담으로 조달하는 틀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개혁에는 이러한 당위적 논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 글은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재정분권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지방재정의 자

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기보다는 중앙정부 의존성은 심화되고 통제기제는 강

화되는 현상을 ‘재정분권 개혁의 착종’으로 규정하고, 그 경과를 살펴보는데 목

적이 있다. 

역대 정부에서 논의･추진되었던 재정분권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

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에 관한 기본시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

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정리해보려 한다.

첫째 지방분권이 필요한 배경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이재은 외 2018: 

315-317) 세기 전환기에 지방분권은 시대적 조류이다. 세계화･무국경화, 저출

생 고령화, 저성장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경직적 중앙집권체제에서 

유연한 지방분권체제로의 전환을 강제하고 있다. 물론 각국이 처한 역사적 배

경에 따라 지방분권개혁의 내용을 달리한다. 체제전환국가처럼 정부에서 시장

으로 분권을 추구하는 국가도 있지만, 선진국들은 대체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

정부로 권한 및 세원을 재배분하는 지방분권개혁을 전개하고 있다.(이재은, 

1998a) 이러한 시대적 조류와 별개로 한국자본주의의 발전단계에 따라 정부 간 

관계도 변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이재은, 2002d) 발전도상국가에서는 

중앙집권체제가 유효했지만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현단계에서는 지방분권체제

가 더 유효하다. 한국사회에서 지방분권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과제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이 필요한 배경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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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①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에서 사무(권한)의 배분이 지나치게 중앙집

권적이다. 자치복원 이후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며 사무･사업의 비중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이 많다(행정집권). ② 사무･사업의 확대

에 따른 재원 보장은 자주재원인 지방세보다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

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해결하여 재정의 중앙의존도가 높아졌다(재정집권). ③ 

지방의 자주적 정책 결정에 기초가 되는 조례제정권을 비롯해 지방정치의 영역

을 형식화하여 지방정치에 대한 중앙통제가 강고하다(정치집권). ④ 주민참여의 

기제가 매우 제한적이다(주민분권의 부재).

이러한 중앙집권체제의 여러 기제를 제거하는 것이 지방분권개혁이다. 개혁

은 행정분권, 정치분권, 재정분권, 주민분권 등 지방자치의 구성요소와 관련하

여 다면적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지방정부나 지역주민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재정분권이다. 국가재정이 국가의 물적 토대이듯이 지방재정도 지방정부의 물

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모든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재원을 요구하고 있

지만, 재정분권은 단순히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다. 지

방자치가 자율-참여-책임이 구현되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전개되도록 지방재정

의 제도적 기반을 중앙정부 의존형에서 자율적 책임 운영체제로 바꾸는 데 목

적이 있다. 이 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전개된 재정분권

은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방재정구조를 더 파행적으로 

만들어 미래의 개혁을 저해하고 있다. 

한국의 정부 간 재정관계는 중앙집권적 분산체제1)로 규정할 수 있다. 세출의 

자치와 세입의 자치를 제약하는 다양한 제도적 행태적 기제들이 지방자치와 지

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이재은, 2010: 92-96).

권한배분에 비해 세원배분이 너무 작아서 중앙의존성이 심화되었다. 중앙정

부가 수시로 새로운 사무/사업을 의무화하면서 소요 재원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일부만 보전해주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위해 수시로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조세정책(주로 감면세)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를 위해 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유도한 다음, 시간이 지나면 보조율을 

1) 필자는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비용부담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결정이 지배적

이면 집권(集權, centralization), 지방정부의 자주적 결정이 지배적이면 분권, 공공서비스의 

집행에서 중앙정부의 비중이 높으면 집중(concentration), 지방정부의 비중이 높으면 분산

이라고 개념을 정의해서 사용한다.(이재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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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 지방비사업으로 떠넘기는 방식도 반복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정부가 자율

적인 지역정책을 추진하려 하면 중앙정부(광역정부)가 제동을 걸기도 한다.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즉 지방자치가 복원되던 시점에는 총체적 재정자립도가 

60% 수준으로 비교적 높았는데, 지속적으로 낮아져 40%대를 보이고 있다. 국

고보조사업의 증가율이 지방재정 총규모의 증가율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즉 지

방재정의 세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가재정과 엇비슷한 수준까지 팽

창했지만, 지방세의 비중은 20% 수준에서 정체해있었다. 늘어나는 국고보조사

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 의무가 강제되면서 자율적 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의 여

력이 서서히 고갈되어 버렸다. 그러니 모든 지방정부가 신규 사업의 재원조달

을 위해 중앙정부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둘째 왜 세출･세입의 자치가 중요하며, 세입의 자치를 확보하는 방안은 왜 

자주재원2)(세원이양)이 우선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세입의 자치를 확보하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규제완화, 일반재원 확충, 그리고 자주

재원 확충이다. 그리고 한국의 지방재정구조에서는 자주재원(세원) 확충이 관

건이다. 특히 지방세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지방세의 성격과 구조가 더 중요하

다. 지방세원칙, 특히 편익과세원칙에 적합한 세목으로 확충해야 재정책임성이 

구현될 수 있다. 그런데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정책에서는 지방세의 규모(상대

적 비중) 확대라는 양적인 측면을 더 중시했다.(최병호, 2018) 

지방세 확충이 상징적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동안 한국의 지방자치를 ‘2할 

자치’로 규정하는 직접 지표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의 비중이기 때문이

다. 즉 세출권한 배분에 비해 세원배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지방재정의 자

율성을 제약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 복원 이후 총조세수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내

2) 지방재정이론에서 자주재원은 지방정부 스스로 결정권을 가진 재원, 즉 지방세를 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재정자립도와 함께 재정자주도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

용하고 있다. 즉 재정자립도는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총세입을 의미하고 재정자주도

는 (자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총세입을 의미한다. 즉 행정안전부는 자주재원을 지

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들 재원은 상급정부의 일반보조금으로서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재원이 아니다. 다만 지출 용도가 자유로운 재원일 뿐이

다. 재정자주도는 잘못된 용어이다. 재정자유도가 더 타당할 것이다. 이 글에서 학술적 용어

에 충실하게 자주재원은 지방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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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수준에 머물렀지만 총세출에서는 지방재정지출(교육자치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는 수준까지 커졌다. 세출과 지방세 수입의 간극을 메워주는 

것이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다. 중앙정부는 이전재원을 통해 지방의 자치권 행

사 및 재정운용에 대해 다양한 간섭과 통제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자율적이고 분권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래서 

지방세의 비중을 높여서 2할 자치를 벗어나는 것이 재정분권 실현의 전제조건

으로 인식되었다. 

학계에서는 지방재정은 지방세 중심으로 운용해야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

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논의가 폭넓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1991년부터 현재

까지 지방세 과세대상 확충 실적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 실적은 제한적이다. 지

방세 신세목 도입 등 과세대상이 확충되긴 했지만, 세수증대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지방세의 상대적 비중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치

(7:3을 거쳐 6:4를 목표)를 제시하고,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를 제시한 것은 지방세 확충에 대한 지방의 기대감을 크게 높였다. 

그런데 자주재원 확충을 논의할 때는 매번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사이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생겼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의 지방이양을 요구하지 말고, 

지방정부가 추가재원이 필요하면,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해서 지방세를 증세하

라고 압박한다.

재정분권을 요구하는 배경에 대한 공감이 부족했다. 지방정부가 재원의 순증

을 요구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이나 의무강제 등으로 지방의 부담이 과

중하게 늘어났기 때문인데, 기획재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지방은 

재원의 순증을 요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거부한다. 행정안전부는 절충적으

로 재원중립을 전제로 세원재배분을 요구한다. 

그런데 지방소득･소비세를 새로 도입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면 지방교부세(교

육교부금 포함)의 원본이 감소한다. 세원이양은 세원이 풍부한 도시지역에 세

수증가를 가져오지만, 세원 자체가 빈약한 농산어촌(군)지역은 세원이양의 효

과가 거의 없거나 아주 빈약하다. 반면 농산어촌지역은 지방교부세에 크게 의

존하기 때문에 세원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 원본 감소에 매우 민감하다. 이것

이 매번 세원이양의 걸림돌로 작용하거나 세원이양 방법의 왜곡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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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가 도입되는 과정에 이러한 모순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국정과

제로 지방소비세를 검토해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추진이 좌초되기 일쑤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지방세입이 급감하는 와중에 수

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자 비수도권지역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고, 이를 수습하

려는 여당이 전격적으로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결정했다. 그러다보니 지방세원

칙을 따르기보다 재원확충이라는 목적이 우선되어 기형적인 지방소비세제가 

탄생한 것이다. 

요컨대 재정력 격차가 우선시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세원이양 방안도 지방세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결국 재정분권을 위해서 세원을 

이양하더라도, 재정력 격차를 세목 자체로 해결하는 한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는 없다. 제도가 기형적으로 설계되면 새로운 기득권이 생기고, 차후 

바람직한 제도개혁 자체를 어렵게 만들 뿐이다. 필자가 한국의 재정분권 개혁

이 착종상태라고 규정하는 이유의 하나이다. 

셋째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꼭 거론되는 신세원 발굴은 실효성이 있는 방안인

가를 검토해야 한다. 헌법 제50조 조세법률주의가 개정되지 않는 한 지방세조

례주의는 실현불가능이다. 그래도 연구자나 지방정부에서는 일본의 법정외세

를 꼭 거론한다. 일본은 헌법에서 법정외세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제약을 넘어서는 최소한의 입법기술이 임의과세제도이다. 지역자원

시설세가 이에 해당한다. 각 지역에 존재하는 특정한 세원(화력발전, 원자력 발

전, 온천･낚시터 등 관광자원 등)을 법률에서 과세대상으로 나열하고, 해당 지

역에서 조례로 구체적 과세방법이나 세율을 정하도록 위임하면 위헌은 아니다. 

그런데 일본의 법정외세도 세목은 있지만, 실제로 세수효과는 미미하다. 한국

에서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하려면 개헌이 불가피하다. 

넷째 재정분권 논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지역 간 재정력 격차 문제이다. 

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지방재정･세제의 합리

적 재편의 선결과제이다. 간단히 논점과 필수적 해결과제를 살펴보자.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등발전은 필연이다. 선후진국을 막론하

고 지역 간, 산업부문 간, 계층 간 불균등 발전의 결과로 나타난 양극화가 사회

경제적 문제로 등장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의도적으로 불균형성장전략을 바

탕으로 자원을 배분했기 때문에 불균등 발전의 결과가 더 심각한 양태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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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을 뿐이다. 국가균형발전이든 지역균형발전이든, 그 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각설하고 지역 간 불균등발전은 인구유출과 상승작용을 하며 농산어촌지역

의 과소화와 지역쇠퇴를 가속하고 있다. 지역의 유지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극

적인 노력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다.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는 재정

조정기능도 중앙정부의 책임이다. 그래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존재한다. 

바람직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설계하려면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예컨대 재정력 격차의 지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세입능력인가, 세출수

요인가? 1인당 기준인가 총량기준인가? 재정력 격차시정이 우선인가, 표준행정

수요의 재원보전이 우선인가? 만약 기준재정 부족액을 전액 보전해주면, 세원

이양 요구가 사라질까? 현실에선 세원이양만 요구할 뿐, 지방교부세의 기득권

은 불가침영역이다.

현행 지방교부세제도는 세입능력과 세출수요를 총량기준으로 파악하여 기준재

정수요 대비 기준재정수입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기준

재정수입/수요의 측정기준과 방법이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보정계수 등

의 자의적 운용 가능성도 문제이다. 지방교부세를 지원한 뒤 재정자주도가 재정자

립도 순위의 역전을 가져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주만수, 2014: 119-145) 지방교

부세제도는 배분공식의 문제 때문에 연성예산 제약(soft budget constraints) 문제

를 초래하고 있다. 

세원이양이 이루어지면 세출권한과 세입권한의 비대칭성이 줄어든다. 중앙

정부의 수직적 재정조정의 역량도 줄어든다. 세원이양과 지방교부세의 기능 조

정을 일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세원이양과 수평적 재정제도의 설계

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지방소비세 도입과정에

서는 세원이양에만 치우쳤다. 그러다 보니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로서의 기능은 

소거되고, 재정조정재원으로서만 존재하는 기형적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서울

시의 재산세처럼 절반은 지방세 기능을 갖도록 하고, 나머지 재원으로 수평적 

재정조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크다.

한편 수직적 재정조정의 다른 하나는 국고보조금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

별회계의 보조금은 낙후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정책

목적을 위해 용도가 지정된 재원이다. 지방정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배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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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 대부분 지방비부담이 의무화된다. 자율적 사업을 위해 징수한 자체

재원이 국가정책사업을 위해 전용된다. 국고보조금이 늘어날수록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감소한다. 이처럼 국고보조사업 같은 재정지출정책이 국가균형발전

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균형쇠퇴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국중호, 2017) 

다섯째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재정책임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

다. 재정분권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 방안이 주로 논의되는데, 세원이양

과 규제완화로 자율성이 높아져도, 지방의 재정책임성이 높아진다는 보장은 없

다. 재정책임성을 제고하려면 지방재정지출 증가와 주민의 조세부담을 연동시

킬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주민의 재정책임성을 이끌어내려면 지방재정운영과정에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현행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 투융자심사

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에 전문가 또는 일반시민의 참여기회가 부여되고 

있음에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 지방재정운영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각종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주민

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이상에서 재정분권개혁이 포괄해야 하는 주요 과제를 살펴보았다. 현실에서 추

진된 재정분권개혁은 분권 논리 틀 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소비세의 사례에서 보듯이 세원이양이나 지방재정제도의 개혁이 바람직한 자

치분권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거

지는 지역의 불만요소를 해소하는 정치적 과정으로 추진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재

정분권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개혁이 오히려 지방재정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훼손하는 현상을 필자는 재정분권개혁의 착종이라고 규정한다. 이론과 현실이 괴

리되는 이유를 규명하는 것이 연구자의 역할이라면, 한국지방재정제도의 파행성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필자의 문

제의식이다. 이하에서 재정분권의 이론적 실제적 배경을 살펴보고, 역대 정부의 재

정분권정책을 조명해본 다음, 우리나라 재정분권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과 착종현

상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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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재정분권의�이론적�배경

1.�자치분권개혁의�시대적�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개된 복지국가화 경향은 재정의 중앙집중화를 수반

하고 있었다. 그러나 복지정책이 소득보장 중심에서 생활의 안전보장을 중시하

는 쪽으로 변모하기 시작하면서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기 

시작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가 점차 분권화경향을 보이기 시작

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와 선진국과 발전도상국 그리고 동구권국가들에서까

지 정부의 기능이나 과세권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점차 이전되어 왔다. 

그러면 오늘날 정부 간 관계에 있어서 지방분권개혁을 추동하는 사회경제적 

배경은 무엇인가? 그 핵심동인은 세계화와 무국경화, 정보화, 시장화,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198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세계화 무국경화는 국경통제를 

전제로 성립했던 국민국가적 복지국가의 틀을 붕괴시켰다. 이를 가리켜 ‘국민

국가의 황혼’(神野直彦: 이재은 역, 2000, 144쪽)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국민국

가체제의 약화는 정부역할의 재구조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세계화는 개별

국가의 사회경제적 특수성을 부정하고, 획일적인 자본주의시장경제를 강제함

으로써 경제활동과 인간생활의 틈새를 벌리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도 이미 국경통제권이 대부분 와해된 국민국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고도의 

누진소득세제도와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조합으로 하는 20세기형 복지국가

체제는 한계를 드러냈다. 중앙정부에 의한 사회안전망의 유지 확대가 어렵게 

되면서 그 책임과 기능을 점차 주민과 가까운 지방정부로 떠넘기고 있다. 즉 

세계화에 따른 국민국가의 쇠퇴는 사회적 안전망과 사회적 결속을 위한 지방정

부의 역할을 더 강화하고 있다. 

둘째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경제여건의 변화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필요한 

요인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험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는 풍부한 젊은 노동

력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실현했던 20세기형 자본주의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젊은 노동력의 공급은 줄어드는 반면 고령세대의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나면서 

생산세대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사회경제의 유지가능성(sustainability)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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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재구성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등장했다.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한 사회적 안전망은 종래와 같은 현금급여 중심의 소득

보장보다는 육아나 노인요양처럼 현물급여가 더 중요하다. 공적부조나 아동수

당 등 현금급여는 전국차원에서의 시책이 필요하므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다. 전

통사회에서는 출산･보육, 교육, 보건･환경, 고령자 요양보호 등은 가족공동체

가 담당했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인구이동으로 가족공동체가 해체된 현대사회

에서는 지역공동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현물서비스의 ‘사회화’

는 지방정부가 담당자 또는 조정자로서 책임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세기형 복지국가의 중앙집권적 정부 간 관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즉 지역에서 주민 개개인의 필요를 파악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려

면 주민과 가까운 지방정부가 더 유효하다. 종래의 중앙집권체제를 지방분권체

제로 바꿔야 한다. 즉 사무･권한의 배분이나 세원배분을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지방분권개혁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상에서 20세기 말부터 지방분권화를 촉진시키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개관

해보았다. 그러면 한국사회에서는 왜 지방분권개혁이 필요할까? 

1961년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며 정지되었던 지방자치가 1987년 

민주화운동을 쟁취한 직선제 개헌으로 빗장이 풀렸다. 1991년 지방의회의 구

성, 1995년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동시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가 복원되었

다. 그러나 지방자치 복원 10여년이 지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했

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함으로써 제도적 형식적으로는 지

방자치가 온전하게 복원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중앙집권적 통제기제가 

그대로 온존되어 자율-참여-책임이 구현되는 진정한 주민자치는 실현되지 않

았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 결과 세기전환기를 거치면서 2000년부터 단체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이구동성으로 지방분권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하

였다. 이러한 지방분권운동은 지역 간 불균등발전에 대한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의 대립을 배경으로 한다. 2002년 집권한 노무현 정부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후 한국에서도 지방분권이 주요한 개혁과제로 자

리잡았다.

지방분권은 단순히 집행하는 기능의 많고 적음이나 집행하는 예산의 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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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지방분권개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를 지배-

종속관계에서 대등-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유럽지방자치헌장에서처럼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정부의 기능을 배분하고 이에 걸맞게 세원을 배분하

는 것이다. 즉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을 재검토하여 기초단체→광역단체→중

앙정부의 순으로 ‘상향적 보충성의 원리’3)에 맞게 기능을 재배분하고 이에 걸

맞게 재원을 재배분하는 것이 출발점이고,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부담책임을 

동시에 보장하는 다양한 주민참가장치를 구축하여 지방행･재정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종착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라는 관 대 관의 관계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의 관계도 민주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즉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동시에 주민에게 책임지는 투명한 행･재정의 틀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분권

적 재정제도가 구축되어야 각 지역은 그 나름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가꿔갈 수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하

고, 지방의 사무범위는 포괄적 열거주의에 입각하여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사

무배분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의 설정 자체가 애매모호할 뿐 아

니라 실제 사무배분의 우선순위는 중앙정부→광역단체→기초단체의 순으로 배

분하여 ‘하향적 보충성의 원칙’4)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분권체제의 핵

심인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유이다. 지방이 실시하는 사무 중에 위임사무가 많지만, 이들 위임사무의 경비

부담관계는 불명확하다.

지방자치는 복원되었지만 기능(사무)배분이나 재원배분 등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는 여전히 지배-감독관계라는 중앙집권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권한 및 사무･사업의 배분은 서구 선진국과는 크게 다르고, 한국의 제도

가 영향을 받았던 일본의 자치범주와도 다르다. 

특히 1997년 경제위기에서 IMF의 무책임한 신자유주의적 개혁 강제가 초래

3) 주민의 삶에 직결된 서비스는 기초자치단체에게, 기초단체 간에 걸쳐 있는 서비스는 광역자

치단체가, 그리고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국가경제정책 등 국가적 과제만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럽지방자치헌장이 모범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중요한 기능은 중앙정부가 우선 차지하고 그 다음 기능은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고 나머지 

기능들을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을 비틀어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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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조적 양극화는 소득계층 간에만 나타나지 않고 부문간, 계층간 양극화가 

지역에 반영되어 수도권-중추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순으로 서열화되고 있

다.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되고, 비수도권의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인

구감소, 산업쇠퇴 등으로 급격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

서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지역의 유지 가능한 발전방안

이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지역의 유지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지역이 주체적으로 내생적 발전전

략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수도권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지역이 살아나려면 

두 가지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하나는 최소한의 지역적 재생산구조가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발전의 

틀을 국가주의적 경제개발시대의 중앙집권체제로부터 지역 내에서의 내생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지방분권적 분산체제로 개혁하는 정책이다. 지역균형발

전과 지방분권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2.�재정분권개혁의�필요성

1)�재정분권의�이론적�배경

재정분권이란 정부 간 재정관계를 중앙집권체제에서 자치분권체제로 전환하

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재정분권이란 상위정부가 하위정

부(subnational governments)에게 지출과 수입의 책임을 넘겨주는 것으로 정의

하면서, 지출 측면과 수입 측면의 재정분권을 구분한다.5)

Fukasaku de Mello는 재정분권을 ‘상위정부에서 하위정부로 과세권한과 지

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이양하는 재정개혁’이라고 정의한다.(Fukasaku de 

Mello, 1999: 9-11)

재정연방주의이론은 상위정부가 지역별 경제적･사회적 환경 차이에 따른 다

양한 지역 수요를 무시하고 공공재를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제1세대 재정연방주의론자들은(R.A. Musgrave, 1959; 

Oates, 1972) 상위정부에서 모든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보다 공공재의 편익이 

5) http://www1.worldbank.org/publicsector/decentralization/fiscal.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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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지리적 범위에 상응하도록 상위정부와 하위정부가 분담하여 공급하는 

것이 사회복지수준을 높여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지역주민들과 가까운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공

공재의 공급량을 결정하면 공급 비용을 최소화하여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

다. 중앙정부의 집권적 재정운용보다 지방정부의 분권적 재정운용이 공공재의 

최적 공급을 실현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차원의 재정효율성이 증진된다.(Inman 

and Daniel,1996) 재정분권 체제가 확립되면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세 등 자체재원에 기반하여 재정을 운용하기 때문에 책임성이 증진되

며,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 지방정부의 부패도 줄이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여준다.(Weingast, 1995)

지방분권체제는 중앙집권체제에서의 정치적 및 행･재정적 행위가 초래하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비효율성과 무책임성 등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서 제시된다. 재정분권은 중앙정부에 비해 시장과 주민에 더 가까운 지방정부

가 과세권을 보유하고 주민선호에 바탕을 둔 지방공공서비스를 시장기능을 활

용하여 공급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재정분권의 이론적 근거는 과세권을 보유한 지방정부가 주민들이 부

담하는 지방세를 중심으로 주민선호를 반영하여 공공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납세자이자 유권자인 주민에 대한 재정책임성을 제고하

는 것이다. 지방세는 주민들의 재정수요 변화에 반응하며, 지방정부는 재원을 

부담하는 주민들에게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지방분권적 재정체제가 효율성과 재정책임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이재은 외, 2018, 52-53쪽, 유

럽지방자치헌장)

첫째 상･하위정부 간 권한배분(지출의 할당)과 세원배분(조세의 할당)은 적절

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지방세는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의 편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편익

과세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셋째 과세권을 보유한 하위정부가 자신의 재정지출책임에 따라 공공서비스

를 공급할 때,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주민들이 부담하는 지방세 등 자체재

원을 통해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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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 변화로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할 

때 하위정부는 재정지출의 변화와 지방세 부담의 변화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

도록 과세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섯째 상･하위 정부 간 수직적 재정 격차 및 지방정부 상호 간 수평적 세수 

격차가 과도할 때에는 상위정부가 이전재원을 통하여 그 격차를 적절한 수준에

서 조정해야 한다. 

재정분권체제에서 지방세는 세출의 자치를 보장하는 재원인 동시에 공공서

비스에 대한 가격으로서 기능해야 한다.(최병호, 2018) 즉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반영한 지방세, 지방의 과세권과 한계적 자체수입은 효율성과 재정책임성의 전

제조건이다.

이러한 기제가 작동해야 주민들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자신들의 수요변화가 

세 부담의 변화로 연결된다는 비용의식을 가지게 되며, 지방정부의 재정행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책임을 묻게 된다. 그러나 지방세제 및 재정분

권과 관련한 여러 국가들의 경험과 현실은 차별적이며, 이론과 현실의 괴리현

상이 크게 나타난다.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은 지방재정론의 과제이지만, 제도를 

이론에 걸맞게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다. 

재정분권의 핵심인 지방세의 확충, 즉 세원이양을 추구할 때 최소한의 조건

은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든 지방세가 편익원칙을 따를 수는 없더라도, 

가능하면 편익원칙(benefit principle)에 충실하게 과세방식을 설계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 지출증가를 모두 지방세 부담 증가로 확보할 수는 없더라도, 재량

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탄력세율을 이용하여 책임을 지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야 한다. 

2)�세출의�자치와�세입의�자치

한편 재정분권의 일반이론에서 제시하는 개혁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한국에

서 정부 간 재정관계를 지방분권체제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은 따로 있다. 권한

배분과 세원배분이 명료하게 구분되는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중앙정부-

광역정부-기초정부가 동일한 사무를 중복적으로 집행하면서 체계적인 통제기

제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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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복원된 이후 지방재정지출의 규모는 비약적으로 증가

하여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사용액이나 조세사용액이 중앙정부보

다 더 커졌다. 이렇게 ‘커다란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부 간 

재정관계가 분권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분권이냐 

집권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누가 집행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세출이나 세입에 

관한 결정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지방세출의 비중은 현저하게 높은 반면 지방세의 비중은 비대칭

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지방세의 비중만 보면 단일국가 중에서 스웨덴･
일본보다는 낮지만, 프랑스･영국보다는 높다. 그러나 지방세출 대비 지방세의 

비중은 프랑스가 한국보다 훨씬 높다. 한국에서 지방세출에 비해 지방세의 비

중이 현저히 낮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재정이전이 현저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

다. 세출권한 배분과 세입권한 배분의 비대칭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핵심 쟁점

이다. 

이처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더 많은 사무･사업을 집행하고 있지만, 지

방정부는 결정권이 없이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무･사업을 주로 집행하고 있다. 

이런 구조를 앞에서 중앙집권적 분산체제라고 규정했다. 지방자치제도의 틀이 

유사한 일본처럼 지방행･재정에 관한 결정권이 제한적이다. 

중앙집권적 분산체제의 통제기제는 정부 간 재정관계를 매개로 해서 작동한

다.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통제하는 고리는 세출과 세입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작동한다. 즉 세출의 자치와 세입의 자치를 통제함으로서 지방정부의 자주재정

권을 제약하고 있다.

우선 세출의 자치를 제약하는 요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단체의 세출의 자치를 제약하는 틀은 ① 기관위임사무, ②필치규제(必置規制) 

또는 의무강제, ③ 보조금에 의한 관여, ④ 각종 지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

재은, 2010: 93-95)

첫째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機關)’인 단체장에게 위임되는 사

무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가 있다. 위임사무에는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있다.

단체위임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에 위임된 것이라면, 기관위임사무는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것이다.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 그 자체에 위임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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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위임된 사무의 집행은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자치사무와 똑같아진다. 반

면 기관위임사무는 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위임된 사무를 실시할 

때 자치단체의 ‘기관’은 중앙정부의 ‘기관’이 된다. 

기관위임사무는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사무이며, 중앙정부의 사무인 기관

위임사무의 결정에는 지역주민의 참가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방의

회도 의결하거나 감독할 권한이 없으며, 감사도 제한된다.

이같이 기관위임사무는 지역주민의 참가에 의한 결정에 기초하지 않고, 중앙

정부로부터의 명령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의 자치를 빼앗는 핵심적 경로이다. 일본이 지방분권개혁에서 기관위임사무를 

완전 폐지한 이유이다.

둘째 의무강제(또는 必置規制)는 법령 등에 의해 시설이나 직원의 배치를 의

무화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국가적 필요에서 어떤 시설이나 제도의 집행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의 세출의 자치를 빼앗은 관여방식이다. 문제는 의무강제

를 하면서도 그 비용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의무

보육이나 기초노령연금이 대표적 사례이다.

셋째 사무의 성격이 어떠하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

에 없는 이유는 보조금 때문이다.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보조금 유혹에 넘

어가면 결국 지방세출은 중앙정부에 의해 유도되는 것이다.

기관위임사무나 의무강제는 법령에 의한 관여이지만 보조금에 의한 관여는 

성격이 다르다.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보조 요강 등 조건을 붙여서 사무･사업의 

집행방법이나 조직을 구체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예컨대 일정한 규모와 설비

를 보조 조건으로 요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교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

여한다. 

보조금에는 좁은 의미의 관여에 의한 ‘강제’ 이외에도 ‘유도’라는 넓은 의미

의 관여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어떤 자치단체가 주민의 요구에 따라 복지시설

의 건설계획을 세웠지만, 중앙정부가 높은 보조율을 제시하며 체육시설의 건설

을 유도하면 단체장들은 쉽사리 그 보조사업으로 유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넷째 예산편성지침이나 기구･인원 등 조직편성기준 등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단체에 부여하는 각종 지침은 직접적으로 지방의 세출권한을 제약해왔다. 2004

년에 예산편성지침을 폐지하고, 자주조직권도 총액인건비제도 등 자율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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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방안을 도입했지만 지방에서는 여전히 편성기준을 지침처럼 활용하는 사

례가 적지 않다. 

다음으로 세입의 자치를 제약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①과세자주권을 제약하

는 課稅否認(tax denial)과 과세제한(tax restriction), ②기채 통제, ③재정이전 

제도 등이 있다.(이재은, 2010, 95-97쪽)

첫째 과세자주권은 세입의 자치의 핵심요소인데, 현실에서는 세목의 선택, 

과세대상의 선택, 과세표준의 결정, 세율의 결정 등 조세 부과의 모든 요소를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다. 지방세의 상대적 비중이 낮은 것은 세수탄력성이 

좋은 기간 세목(소득･소비세)은 국세로 설정한 다음,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세

원을 침식하지 못하도록 지방세제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의 창설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세로서 부과할 수 있는 세목을 지방세법

에 열거하여 제한하는 이른바 과세부인(tax denial)이 시행되고 있다. 1961년 

군사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세법의 세목 

선택범위를 제한했는데, 60년이 지나도록 유지하고 있다. 세율의 설정도 중앙

정부가 엄격한 과세제한(tax restriction)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세의 주요 세목

에는 표준세율이 설정되어 있고, 재정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일부 

세목에 탄력세율제도가 허용되어 있다.

둘째 기채통제 문제가 있다. 과세자주권의 제약으로 신규 사업의 재원을 증세로 

조달할 수 없다면, 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신규사업의 재원을 조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채의 기채도 상위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엄격하게 통제해

왔다. 노무현 정부가 건별승인제도에서 단체별 발행총액한도제로 바꿔 자율권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통제기제는 작동하고 있다.

셋째 재정이전제도를 살펴보자.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기획한 신규사업의 

재원을 증세 또는 기채로 조달할 수 없으면 중앙정부의 보조금 등 이전재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은 용도가 자유로운 일반보조금과 용

도가 제한된 특정보조금이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는 일반보조금이고, 국

고보조금은 특정보조금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시정과 전국적으로 균질한 공

공서비스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보장기능도 수행한다. 지방교부세제도는 

기준재정수입과 기준재정수요를 일정한 공식에 의해 추계하고 재정수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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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의 부족액을 일정비율로 보전해준다.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나 

배분공식은 중앙정부가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경로는 없다. 자치

단체들이 신규사업의 재원을 특정보조금으로 조달하는데 주력하는 까닭이다.6)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획득하려면 중앙정부의 정책에 순응해야 한다. 중앙정

부의 정책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국고보조금에는 세부

적 조건이 붙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스스로 기획한 사업을 포기하고, 중앙정부

가 기획한 사업에 타협하게 된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에는 통상 지방비부담의무

가 따른다. 그래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획득하는데 총력을 쏟는다. 

왜냐하면 세입의 자치가 없기 때문이다. 재정분권 개혁이 세원이양과 재정조정

제도 정비에 집중하는 이유이다.

Ⅲ.�역대�정부�재정분권개혁의�전개

1991년 지방자치 복원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재정분권정책(모두가 재정분권

정책이라고 기술하긴 어렵지만, 지방재정 확충에 영향을 미친 제도개혁을 포괄

하여 지칭함)을 살펴보면, ‘재정분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적극적으로 노력

한 것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이고,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지방재

정을 긴장상태에 빠뜨렸고, 박근혜 정부는 ‘지방분권’이라는 용어 대신 ‘지방자

치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이하에서 노무현 정

부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재정분권 정책을 개관하고자 한다.(이상훈･김경민, 

2021: 15-35)

1.�노무현�정부의�재정분권�개혁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건 노무현 정부는 “획기적 재정

분권의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재정분권의 추진과제를 <표 1>에서와 같이 지방

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 지방세정제도 개선,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지

6) 2022년 6월말 퇴임하는 3선 단체장을 설문 조사한 결과, 대다수 단체장들이 주요 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책은 국고보조금을 조달하여 시행한 대규모 사업이었다.(이재은･윤석인, 

2022)



재정분권 개혁의 착종: 이론과 현실의 간극 21

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건전성 강화 등으로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14개의 구체

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추진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세입 측면에서 부동산관련 조세를 대폭 개선하

고, 신세원을 확충했다. 1990년 이후 건물에는 재산세, 토지에는 종합토지세로 

이원화되어 있던 부동산 보유과세 중 주택은 토지와 주택을 통합과세로 개편했

다. 부동산투기가 기승을 부리자 과표를 현실화하여 재산세 부담을 늘렸으나 

투기지역 일부에서 탄력세율 인하로 재산세 부담 증가를 상쇄시켰다. 그러자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를 제한하는 동시에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하여 지방세

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였다. 동시에 거래세 완화를 위해 

취득세･등록세 세율은 인하했다. 

<표�1>�노무현�정부의�재정분권�관련�추진과제

대분류 추진과제 세부내용

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Ⅱ)

1. 지방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
① 지방교부세 법정률 단계적 상향 조정
②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③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2. 지방세정제도 개선
① 지방세의 신세원 확대
②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③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3.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① 국고보조금 정비
② 지방예산편성지침 폐지 및 보완
③ 지방채발행승인제도 개선
④ 지방양여금제도 개선

4.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건전성 강화

① 지방재정평가기능 강화
② 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③ 자치단체 예산지출 합리성 확보
④ 재정운영 투명성･건전성 강화

자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시행계획 2004-2008｣

원자력발전을 지역개발세(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승마회

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였다. 지방교육세의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

분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주행세의 법정세율을 11.5%에서 17.5%로 인상했다. 

세출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 자율성 확대를 위해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예산편성지침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 마련 등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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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재정관리 측면에서 지방재정분석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채발행 허가제를 폐

지하고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를 시행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복식부기제도

를 도입했다. 

한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004년 1월 내국세의 15%에서 18.3%로 인상하였

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복지 분야 등 일부가 지방이양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자 그 재원 보전 방안으로 세원이양이 아니라 한시적 이전재원인 분권교

부세(0.83%)를 신설하였다. 법정률이 내국세의 19.13%가 되었다. 이듬해 분권

교부세율이 내국세의 0.94%로 인상됨에 따라 법정률은 19.24%가 되었다. 보통

교부세 비중을 10/11에서 96/100으로 확대하고, 특별교부세 비중은 1/11에서 

4/100으로 축소했다. 2005년에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자 그 세수 전액을 부동

산교부세로 편입시켰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일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이관하고, 일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재편하고, 도로사업분은 지방교부세로 이

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역개발사업계정

과 지역혁신사업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설치하였다.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세수격차가 격화되자 2008년에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를 도입하고, 자치구세인 재산세 세수의 50%를 서울시세로 하여 자치구 간 재

정조정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은 크게 신세원 발굴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지방세인 재산세를 이원화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것은 비록 세수

가 재정조정재원으로 활용되더라도 재정분권의 시각에서는 후퇴한 것이었다.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는 전혀 대칭되지 않는 논리로 지방세의 기간세목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기능을 약화시켰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 지방교부세제도 개선은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점

에서는 긍정적이지만(하능식, 2016) 기능이양에 대해 일반재원 확충으로 대응

한 것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손희준, 2018) 분권교부세 사업은 오히려 국고부

담을 지방으로 전가하여 지방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이후 지방재정에 큰 부

담으로 작용했다.(하능식, 2016)

지방재정 관리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편성지침 폐지나 지방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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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액한도제 도입은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요약하면 노무현 정부의 재정분권은 일반재원주의와 규제완화에 멈췄고, 기

간세목(소득･소비세)의 지방이양은 조세개혁특위까지 설치하여 노력했으나 기

획재정부의 태업으로 성공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2.�이명박�정부의�재정분권개혁

이명박 정부는 ‘지방분권 확대 및 지역경제 살리기’를 전략으로 설정하고, 

<표 2>에서처럼 국정과제로 지방재원 확충을, 세부실천과제로 지방재원 확충 

및 세원 불균형 완화와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 등을 설정하고 있다. 

정책추진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는 지방세제를 개편하고, 지

방소비세를 신설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중앙정부의 조세정책은 감세였고, 지방세에 대해서도 감

세를 기조로 했다. 수도권 외 지역의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2년간 취득세 중과

세 폐지, 중고자동차 매입이나 임대 목적으로 대한주택공사의 재고주택 매입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관광호텔의 건물과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50%)조치 등을 추진했다. 

<표�2>�이명박�정부의�재정�관련�국정과제

전략 국정과제 세부실천과제

지방분권 확대 
및 지역경제

살리기

9. 지방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① 지방재원 확충 및 세원 불균형 완화
 지방세 구조개편 검토
 세목체계 간소화, 세원 불균형 완화 등을 위한 지방세 체계 개편
 신세원 발굴 등 과세자주권 확대

②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
 도로보전분 기간 연장
 분권교부세 기한 만료(2009년말)에 따른 제도개선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광역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특별교부세 제도 개선 

자료: 국무총리실(2008),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5쪽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 감세, 작은 정부를 내걸고, 특히 소득세, 법인세, 종

합부동산세의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다. 그런데 국세의 감세는 국세의 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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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세 소득할(국세액의 10%)이 감소하고,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40% 남짓 감소하여 지방재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모든 자

치단체가 재정긴장상태에 빠졌다. 

여기에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부동산 경기대책으로 취득세와 등

록세를 감세하고, 수도권규제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반

발이 거세지자, 이를 무마하고자 지방소비세를 도입했다. 세율은 부가가치세액

의 5%로 정했다. 또한 종전의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결론짓지 못했던 지방소득･소비세가 

도입되었는데, 정치적으로 도입이 결정되다보니 지방소비세에 차등적 배분기

준을 적용하여 교부세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한편 지방세감면조례 총량제 도입과 지방세 감면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

자원시설세에 화력발전을 신세원으로 추가했다.

한편 시범실시하던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지방재정에도 성

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자치단체 감면조례 제･개정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했

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여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재정관리 측면에서는 지방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

지는 자치단체는 재정진단을 의무화하고, 재정위험 상태가 심각한 자치단체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여 지방채 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 추진을 제

한했다. 자치단체장은 매년 의무적으로 채무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방재정 사전경보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방교부세제도를 개편하고, 보통교부세 도로보전금(8,500억 원)의 기한을 

연장하고, 분권교부세도 시한을 연장했다.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라 시･군에 대

한 지방소비세분 재정보전금을 추가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도입하여 수평

적 형평성을 제고했다.

한편 종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특별회계로 개편하고, 지역개

발계정 사업은 포괄보조금화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

금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의한 보조

사업계획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명박 정부의 지방재정 관련 제도 개편은 재정분권 정책이 아니었다. 부가

가치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재정분권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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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의무강제(기초연금)에 의한 지출증가와 감세에 의한 세입 감소를 

보전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의 산물

이었다. 

지방소비세 도입만 떼어놓고 보면 2조원의 순증을 가져왔지만, 다른 감세정책

이 초래한 지방재정의 충격이 워낙 컸던 뒤라 ‘지방재정의 확충’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손희준, 2018: 454쪽). 지방소비세를 소비지출에 

비례하여 배분하지 않고, 권역별로 차등적 비율을 적용하여 배분토록 설정한 것

은, 한편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를 위한 조치로 높

게 평가하기도 하지만,(손희준, 2018: 454쪽) 지방세의 기본원칙이 작동하지 않

고 온전히 교부세와 같은 조정재원으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잘못된 조치였다.

한편 보통교부세의 도로보전분 기한만료는 연장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인상이나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교부 등을 추진하지 않았고, 특별

교부세와 분권교부세 제도 개선도 완료하지 못했다.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제,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제･개정 허가제 폐지 등으

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확대되었으나,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부동산 경기 대응을 위한 취득세율 인하 등 중앙정부의 감

세정책으로 지방재정을 긴장 상태에 빠지게 만든 점은 재정분권의 성과를 평가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3.�박근혜�정부의�재정분권개혁

박근혜 정부에서는 5개 국정목표, 140대 국정과제 중 104번째 과제로 ‘지방

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제시하면서, 세부과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 비중 확대,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대폭 강

화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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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박근혜�정부의�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중�재정분권�관련�과제

핵심과제 세부내용

③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① 자주재원 확충 
• 국가･지방 기능 조정에 따른 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간 합리적 조정
• 국세수준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2013년 23% → 2017년 15% 이하)
• 신세원 발굴, 정액세율의 현실화, 지자체의 기업･투자유치 활동과 세수증대의 연계 강화 

등 지방세제 개편

② 이전재원 조정
• 행정수요 변화 등과 연계한 교부세 제도 개선(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합

리적 운영 등) 및 지방교부세율 조정
• 국고보조사업 정비(지방이양, 통폐합 등) 및 포괄 보조금 확대 
• 2005년 359개(지방비부담 7조, 32%) → 2013년 956개(지방비 23조, 40%) 

③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 지자체 자구노력 강화
- 지방세 체납징수율(2013년 27% → 2017년 30%)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율(2013년 

11% → 2017년 15%) 제고
-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 과잉투자 개선 등 세출 구조조정
• 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
- 현 3단계, 정상, 주의, 심각 → 정상, 주의, 심각, 긴급(국가개입 단계) 
• 지방공기업 재무 건전성 관리 강화
- 부채감축 관리(공기업 부채비율 최고한도 2014년 320% → 2017년 200%)
-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등 구조조정 추진

자료: 지방자치발전위원회(2014),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한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마련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2014)에서는 

8대 핵심과제, 10대 일반과제, 2대 미래발전과제를 설정하고 재정분권과 관련

해서는 세 번째 핵심과제로 ‘지방재정확충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설정하고 자

주재원 확충, 이전재원 조정,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로 나누어 세부과제를 설정

하고 있다.(<표 3> 참조)

이처럼 국정과제와 지방자치발전과제로 설정된 재정분권의 세부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입 측면에서 지방세 제도 개편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독립세

화, 취득세 과세대상 확대, 담배소비세 인상 등을 추진했다. 

우선 2013년에 부동산경기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유상거래 주택에 대

한 취득세율 인하를 영구 인하로 바꾸는 대신 지방소비세 세율을 부가가치세액

의 5%에서 11%로 인상했다. 그리고 2014년에 그동안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

세(surtax)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여 과세표준은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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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이용하고 세율은 누진세율구조로 바꿨다. 또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자주권을 강화했다.

취득세 과세대상에 요트회원권을 추가하고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물담배와 

머금는 담배를 추가하는 등 지방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담배소비세 세율을 

인상했다. 

한편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세 최소납부제도를 신설했

으며, 지역균형개발사업 및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충당을 위해 지역자원시설

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세출 측면에서 지방재정운용상황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조정교부금 세부명

세를 매년 해당 시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규정했다. 시･도가 수행하는 토목 

등 건설사업에 대한 시･군･자치구의 부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고보조사무의 지

방이양에 따른 사무수행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재정관리 측면에서,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을 신설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

립 시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규모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대회나 사업 등의 

유치･신청 등에 대한 지방재정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건전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등도 실시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하지 않고는 지방채

를 발행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도록 했으며, 긴급재정관리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특･광역시장은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자치구 간 재정력 격

차를 조정하고,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

별조정교부금은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2015년에는 담배

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로 신설했다. 보조

금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국고보조사업의 이력을 관리

하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방분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발전’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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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하여 정책을 추진했다. 재정분권 정책보다는 지방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를 위한 재정관리 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수립

했지만 제대로 실현된 것은 없다. 따라서 지방재정 면에서도 지방세 규모 확대

만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될 뿐 재정분권정책은 다른 정부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실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 정비, 면허분 등록면허세 및 담배소비세 인상,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 지방세 최소납부제도 등의 신설 등의 지방세 확대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

가할 수 있다.(하능식,2016: 38쪽).

그러나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은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 

조치와 의무보육의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등에 대한 보전재원으로 추

진한 것일 뿐 재정분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손희준, 2018: 456쪽).

2014년 담배가격 인상 과정에서 담배소비세 인상과 별개로 국세인 개별소비

세를 신설하여 지방재원인 담배소비세율 인상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는 비

판도 있다.(하능식, 2016: 38쪽).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분권교부세 제도 개편, 재정보전금 제도 개편 등 지방재정

조정제도에 관한 정책은 부정적 평가가 많다. 특히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도입했지만 과연 소방재원 증가를 교부세 방식

으로 보전하는 것이 옳으냐는 비판이 있다.(하능식, 2016).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하고, 일부 사업은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한 것이나, 도와 시･군 간의 재정조정제도였던 특별재정보전금의 폐지 등

은 이미 예정된 제도 개선에 불과했다.(손희준, 2018: 456쪽).

4.�문재인�정부의�재정분권개혁

문재인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5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한다. (<표 4> 

참조)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과제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 지방세 신세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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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율 15% 수준 유지 등의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교부세율 상향,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국고보조사업 정

비, 실질적인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표�4>�문재인�정부의�재정분권�관련�국정과제

국정과제 지방재정 관련 세부과제 내용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Ÿ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국세-지방세 비
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
까지 개선

Ÿ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Ÿ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Ÿ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Ÿ 지방세 신세원 발굴
Ÿ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15% 수준 관리

Ÿ 이전재원 조정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지역 간 격차완화 및 균형발전 추진

Ÿ 지방교부세율 상향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Ÿ 국고보조사업 정비
Ÿ 실질적인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Ÿ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예산낭비사업 근
절을 위한 제도개선

Ÿ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징수활동 강화
Ÿ 지방 세외수입 업무시스템 통합
Ÿ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국민감시단 활성화

Ÿ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추진: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Ÿ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Ÿ 투명하고 공정한 기부금 모집･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Ÿ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Ÿ 지자체 핵심정책･사업까지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를 통한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

자료: 국정기획위원회(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p.112 참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징수활동 강화, 지

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 통합,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국민감시단 활성화를 세부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세수격차로 인해 세원이양효과가 빈약한 자치단체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도

를 도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대상

사업을 주요사업과 예산 전과정으로 확대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주

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재정여

건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여 

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을 7:3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균형발전 촉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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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역 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하여 재정분권 과정에서 현재

보다 불리해지는 지역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도록 했다.

재정분권 정책의 조속한 성과 창출 및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장 추

진이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2019년부터 시행(1단계)하고, 지역의 자율성 강

화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은 2021년부터 시행(2단

계)하도록 했다.

한편 이러한 국정과제 중 자치분권 관련 과제들은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마련했는데, 재정분권 과제는 3대 과제, 9개 세부과

제로 설정하고 있다.(<표 5> 참조)

<표�5>�문재인�정부�자치분권�종합계획�중�재정분권�과제

대분류 과제명

2.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2-1. 지방 자주재원 확충

2-1-1. 국세의 지방소비세･소득세 전환 
확대

지방소비･소득세 세율 인상, 타 세목 이양 가능성 
검토

2-1-2.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 15% 유지

2-1-3.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2-1-4. 국고보조사업 개편
국가최소보장적 복지사업 국가책임 강화, 지역
밀착형･지역특화사업 지방이양

2-2. 지방재정 균형기능 강화

2-2-1.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 세원이양에 따른 교부세 재원 규모 유지

2-2-2.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지방세 비중확대에 따른 기금 확대･보완

3. 자치단체의 자치
    역량 제고

3-1. 자치단체 권한 및 자율성 확대

3-1-3.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주체 변경
기초단체 교육경비 보조제한 완화

3-2. 자치단체 투명성 강화

3-2-2.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

채무현황, 투자사업 진행상황 상세 공개

4.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4-1. 주민자치 기반 강화

4-2-3.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주민참여기구 설치 확대, 주민참여예산 범위 
주요사업 및 예산 전과정으로 확대

자료: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종합계획 2018

문재인 정부 1단계 재정분권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상훈･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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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우선 세입 측면에서 재정분권TF를 구성하여 다양한 세원이양방안을 논

의했으나, 시간의 제약과 전문성 부족 등의 한계로 결국 지방소비세의 세율만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1단계로 10%p인상을 결정하였다.

지방의 재정부담 및 기능이양 등을 감안하여 지방소비세율을 기존의 11%에

서 21%로 인상하되, 2019년에는 4%p를 우선 인상하고 2020년에 6%p를 추가

로 인상하였다.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대해 배분기준은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

하는 소비지수로 안분하도록 하고, 수도권 3개 시･도가 출연하는 지역상생발전

기금의 출연재원은 최초 도입분(5%p)에 인상분을 추가해서 10%p로 확대하고, 

출연기한을 10년 더 연장하여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을 지원하도

록 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 확대는 화력발전과 시멘트 등을 검토했으나, 자치분

권위원회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저항과 부처 간 미합의로 불발

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어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재정 관리 측면에서 일부 자치단체의 형식적 제도운영으로 주민참여가 

미약했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주민참여범위를 기존의 소규모 공모사업 위주에

서 자치단체의 주요사업 및 예산 전과정으로 확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채무 한도액의 설정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고, 

초과 발행 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협의로 바꿨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교

육경비 보조행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 지방투자사업의 중앙 심사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타당성 조사의 중복을 해소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지방재정조정제도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기능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인상했다. 

우선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지방세 확충과 연계하여, 2020년 국가균형발

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운영되던 포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3.5조 원 내

외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

를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했다. 소방인력 단계적 

충원계획에 따라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세율을 2019년 35%, 2020년 45%로 인상하여, 추가재원을 확보하였다. 국가직 

전환은 자치분권개혁에는 역행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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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지만,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하여 보전하였다.

이상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을 개관했는데, 소비세율의 대폭 인상

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되었

다. 2단계 개혁은 아직 정책이 모두 실현된 것이 아니므로 1단계 재정분권을 

대상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재정분권정책을 크게 세입 측면과 지방재정조정제도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

펴보면,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병존한다. 우선 긍정적 평가를 살펴보면, 

지방소비세율의 대폭 인상은 지방세의 비중을 크게 높여 세입-세출 간 간극을 

축소했고,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완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지방소비세의 도입, 박근혜 정부의 세율인상은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인하, 취득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위헌판결 등과 같은 중앙정

부의 조세정책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지방세 비중과 지방자치단체 자체재

원 비율을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목적에서 실현된 것

이기 때문에 평가할 만하다.(유태현, 2019)

그 결과 지방소비세 비중이 높아져 지방세 구조가 자산과세 중심에서 소득･소비과

세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를 마련한 점도 긍정적 측면이다.(이상훈, 2020).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그 재원을 자주재원인 지방소비

세의 세율 인상으로 보전한 것은 세출권한과 세입권한의 괴리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지방이양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축소 효과는 제한적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은 단계적 추진에 따른 연계성 부족, 과세

자주권 및 재정 책임성 강화 미흡, 지방자치단체가 배제된 중앙정부 주도의 재

정분권 등 부정적 평가도 적지 않다.

지방소비세율의 대폭인상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이 부

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자치분권종합계획에서 지방소득세의 규모 확대

를 명확하게 규정했지만 전혀 추진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지방소비세는 과세자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세목이고, 그 배분방식도 지역경제의 소비지출과 비례

관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원의 자율성만 있지 책임성을 제고하기 어

렵다.(하능식･한재명, 2019: 18쪽) 특히 배분구조가 가중치만 적용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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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취득세 인하 보전 등 재원보전방안으로 이원적 구조인데, 여기에 전환사

업보전분까지 추가되어 더 복잡해졌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방안의 핵심내용이 재정분권TF라는 소수의 폐쇄된 

조직에서 결정되면서 중앙부처 간의 협의･조정은 거쳤으나, 분권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배제된 채 진행되었다.(유태현, 2019; 이재원, 2019) 민관거버

넌스 조직인 자치분권위원회의 공론화과정도 배제되었다.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민이 배제된 채 추진됨

으로써 재정분권을 통해 국민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과 재정 운영의 성과와 혁

신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대상자의 순응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자칫 분권

교부세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이재원, 2019)

한편 재정분권은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자주재원 확대가 

목적임에도 재정분권 논의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세 확충은 배제하였

다. 지방교부세 감소도 보전해주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으로 보전

케 한 것은 자주재원을 의존재원으로 대체한 효과를 가진다. 재정분권 논리에 

역행하는 조치였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기초생활 기반 강화 차원에서 노령층에 대한 기초연금은 중

앙정부가 모두 책임지고,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사업(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

당, 아동수당 부담)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중앙-지방 간 사회복지 기

능(사업) 전환 대타협(Big Deal)을 제안하고 있다.(이상훈･김경민, 2021: 35쪽)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세의 비중 30%를 목표로 지방소비세율을 대폭 인상했

지만, 전술한 것처럼 지방소비세의 성격 때문에 차후 지방세제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세제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세목은 재정이 긴장

상태에 빠지면 모순이 부각될 것이다. 예컨대 수도권 3단체의 재정이 긴장상태

에 빠지면, 지역 별 가중치는 물론이고 지역상생기금 등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

성도 있다. 그런데 모든 제도는 일단 기득권화되면 바꾸기가 어려워진다. 사회

적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5.�재정분권에�따른�재정지표�변화

앞서 살펴본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노무현 정부 이후 문재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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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까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이상

훈･김경민, 2021: 35-39쪽) 지방재정 변화를 절대적 지표로 파악하는 것은 어

렵기 때문에 중앙-지방 정부 간 관계 속에서 상대적 지표를 활용하여 정책 성과

를 파악해보고자 한다.(<표-6> 참조)

<표�6>�정부�간�재정관계의�주요�지표�변화(2003-2020)
(단위: 조원,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국세비율 79.8 79.2 79.5 79.3 79.5 79.2 78.5 78.3 78.6 79.0 79.0 76.9 75.4 76.3 76.7 77.7 76.4 73.7

지방세비율 20.2 20.8 20.5 20.7 20.5 20.8 21.5 21.7 21.4 21.0 21.0 23.1 24.6 23.7 23.3 22.3 23.6 26.3

세입
예산
비중

중앙 59.9 57.8 57.6 57.0 54.8 54.5 55.1 55.5 56.0 55.5 55.9 55.9 55.7 55.1 54.6 54.4 54.5 54.1

지방 30.1 31.7 31.8 32.9 34.8 34.9 34.8 34.4 33.5 33.8 33.2 33.3 33.7 34.4 34.8 34.7 34.8 35.5

교육 10.0 10.5 10.6 10.1 10.4 10.6 10.1 10.1 10.5 10.7 10.9 10.8 10.6 10.5 10.6 10.9 10.7 10.4

재정자립도 56.3 57.2 56.2 54.4 53.6 53.9 53.6 52.3 51.9 52.3 52.1 50.3 50.6 52.5 53.7 53.4 51.4 50.4

재정자주도 76.5 77.4 81.6 80.2 79.5 79.5 78.9 75.7 76.7 77.2 76.6 74.7 73.4 74.2 74.9 75.3 74.2 73.9

주: 2020년까지는 결산액 순계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각년도 

첫째 재정분권 정책이 지방세의 확충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총조세에서 차지

하는 지방세의 비중으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에 20.2%에서 문

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이 완료된 2020년에는 26.3%로 약 6.1%p 증가했다.7) 

정부별 지방세 비중 변동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0.3%p(2003년 20.2% → 

2007년 20.5%), 이명박 정부에서 0.2%p(2008년 20.8% → 2012년 21.0%), 박근혜 

정부에서 2.7%p(2013년 21.0% → 2016년 23.7%), 문재인 정부에서 3.0%p(2017년 

23.3% → 2020년 26.3%) 각각 증가하였다. 

2000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8년 사이 지방세 비중은 약 2.1%p 증

가한 반면,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개혁으로 지방세 비중이 3년 사이에 

약 3.0%p 증가했다.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은 지방세 비중 확대를 목표로 

하지도 않았고, 지방세 확충이 감세 등 다른 정책의 영향으로 감소된 세수보전

을 위해 추진되었기 때문에 지방세 비중 확대에 실효적이지 못한 것으로 해석

7) 지방세 비중의 변화는 재정분권과 조세정책의 변화나 거시경제 환경 변화 등의 영향도 받지

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율 인상이 지방세 비중 증가를 목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비중 

변화에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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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가장 높은 지방세 비중을 실현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내건 국세-지방세 비율 7:3은 달성하지 못했다.

둘째로 세입의 자치가 얼마나 확대되었는지를 국가 총재정(세입예산)에서 중

앙정부:일반지방재정:교육자치재정의 상대적 비중으로 살펴보면, 2003년에 

59.9:30.1:10.0 이었으나 2020년 54.1:35.5:10.4로 일반자치단체의 재정 비중이 

5.4%p 높아졌고, 교육자치단체의 재정 비중은 0.4%p 증가했다. 일반자치단체

의 재정 비중 변화를 정부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4.7%p (2003년 30.1% → 

2007년 34.8%) 증가, 이명박 정부에서 1.1%p(2008년 34.9% → 2012년 33.8%) 

감소, 박근혜 정부에서 1.2%p(2013년 33.2% → 2016년 34.4%) 증가, 문재인 정

부에서 0.7%p(2017년 34.8% → 2020년 3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세 비중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비중은 노무현 정부에서 크게 확대된 

이후 역대 정부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

도로 살펴보면, 2003-2020년 사이에 재정자립도는 5.9%p 감소하고, 재정자주도

는 2.6%p 감소하였다. 세출의 확대에 비해 지방세 등의 재원조달책임은 줄었다. 

지방교부세의 증가도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를 상쇄하지 못한 것을 말해준다.8) 

재정자립도의 변화를 정부별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2.7%p(2003년 

56.3% → 2007년 53.6%) 감소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1.6%p (2008년 53.9% → 

2012년 52.3%) 감소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1.4%p(2013년 51.1% → 2016년 

52.5%) 증가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3.3%p(2017년 53.7% → 2020년 50.4%) 

감소9)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크게 인상한 결과 

3.0%p(2003년 76.5% → 2007년 80.2%) 증가했으나,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2.3%p(2008년 79.5% → 2012년 77.2%) 감소, 박근혜 정부에서도 2.4%p (2013

년 76.6% → 2016년 74.2%) 감소, 문재인 정부에서 1.0%p(2017년 74.9% → 

2020년 7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재정분권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재정분권은 지

8) 2014년 세외수입 과목 개편으로 인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개편 이전 기준으로 산출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사용했음.

9) 예산과목 개편 이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자립도는 2.0%p(2017년 47.2% 

→ 2020 년 45.2%)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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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정도와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독

립적으로 재정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재정분권 수준을 파악하는 양적 지표로서는 지방세비율, 자체세입비중, 세입

분권지수, 세출분권지수, 세입-세출 갭,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표가 앞에서 언급한 세출의 자치와 세입의 자치를 제약하는 실

질적 통제요인을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OECD 국가들과의 

비교가능한 지표로서 한정된 의미에서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

아무튼 <표 7>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세출분권지수는 높은 수준이지만 세입

관련 지수는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다. 

우리나라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분권의 실태를 살펴보자. 우선 세출분권지수

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재정분권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세입분권지수는 OECD 국가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지방세 비율도 영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재정분권지수(세입분권지수/세출분권지수)는 OECD

전체평균뿐만 아니라 단일국가 평균보다도 현저하게 낮다. 여기에 양적으로 파

악할 수 없는 직간접적인 통제요인을 고려하면 한국의 재정분권수준은 대단히 

낮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표�7>�한국과�OECD�국가의�재정분권�수준�비교�
(단위: %)

지표명 산식 한국 OECD 국가

지방세비율 지방세 수입/총조세 수입 24.8

연방형국가 평균: 31.3
단일형국가 평균: 15.7
일본 39.3, 미국 43.2, 영국 6.1
독일 50.0 프랑스 29.0

자체세입비중 지방정부 자체세입/지방정부 세입 48.2 OECD 전체 평균: 54.6

세입분권지수 지방정부 자체세입/일반정부 세입 16.6
OECD 전체 평균: 19.3
OECD 단일국가 평균: 14.4

세출분권지수 지방정부 세출/ 일반정부 세출 36.9
OECD 전체 평균: 32.9
OECD 단일국가 평균: 25.0

재정분권지수 세입분권지수/세출분권지수 45.0
OECD 전체 평균: 58.7
OECD 단일국가 평균: 57.6

자체사업비율
자체사업(일반회계+특별회계)/

자치단체 일반･특별회계 예산규모
37.4 OECD 공식통계 없음

보조사업비율
보조사업(일반회계+특별회계)/

자치단체 일반･특별회계 예산규모
45.9 OECD 공식통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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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입-세출 분권화 수준 간 간극을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국고보조

금 등과 같은 이전재원을 통해 충당해주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특히 국고보조금 규모와 역할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고보조사업을 대폭 정비한 이후 지난 10여년 간 국고보조사

업의 건수와 재원규모가 지속적으로 팽창하여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이 국고보

조사업 지방비 부담을 위해 동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022년도 당초예

산 순계기준10)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일반보조금인 지방교부세(58조

원)보다 특정보조금인 국고보조금(70조원)이 훨씬 더 큰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사업을 위한 지방비부담 재원으로 자체

재원에서 33조원을 지출하고 있다. 지방세수입 108조원의 30%가 중앙정부 사

업에 동원되고 있다. 

세입분권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세출분권만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어 차액을 

이전재원으로 조달하고 있다. 2022년도 지방정부(교육자치단체 포함)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전지출(206조원)은 국세 수입(328.6조)의 61.8%에 달한다. 지방

정부는 지방세 수입(108.5조원)의 두 배에 가까운 수입을 이전재원으로 충당하

고 있다. 이러니 지방재정의 책임성은 낮고, 지방세의 가격기능은 제대로 작동

할 수가 없다.

한편 지방정부 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분권 실태도 중앙-지

방정부 간 재정분권와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세입분권화는 주로 광역자

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종 재정지출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재정지

출이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세출분권화 수

10)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33쪽, 82쪽

재정자립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자치단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49.9
(지방교육세･교육재정은 제외)
OECD 공식통계 없음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자

치단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73.4

(지방교육세･교육재정은 제외)
OECD 공식통계 없음

주: 1. 한국의 지표는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이고, OECD는 2014년 지표임.
     2. 한국의 지방정부는 교육재정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OECD, Fiscal Federalism Databas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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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전체 세입과 지방세11)는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배분되고 있다. 그 결과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시･도비 보조금과 조

정교부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시･도비 보조금에도 지방비 부담은 의무화

된다. 재정분권에서 광역-기초 간 재정관계는 이제까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

고 있다. 

Ⅳ.�재정분권의�바람직한�방향과�한계

1.�바람직한�재정분권의�방향과�한계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특별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해서 지방의 

세출의 자치가 확립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무는 지방으로 이양하더라도 

재정과 인력을 지방으로 이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방의 부담만 증가시킬 뿐 

중앙의 지방통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자립

성이 없으면 권한의 재배분은 의미가 없다. 중앙정부는 재원통제를 통해 자치

의 내용을 중앙의 필요에 맞게 규제할 수 있다. 따라서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세입의 자치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정사무의 재편보다도 세출의 자치

와 세입의 자치가 더 긴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이다.(이재은, 2002: 

177-220)

따라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출의 자치를 필요로 하고, 세출의 자

치는 세입의 자치를 전제로 한다. 세입의 자치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

하지 않고, 세입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local accountability)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방정부가 세입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갖고, 지역주민이 지

방재정의 실상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성(accountability)

을 확립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의 지출용도를 특정화시켜 지방정부의 

자주성을 제약하는 특정보조금(한국의 국고보조금)을 감축 폐지하고, 세입의 

11) 2022년 당초예산에서 지방세수입은 108.5조 원인데 이중 광역자치단체의 몫이 70.1%, 기

초자치단체의 몫은 29.9%이다. 기초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76.9조 원인데, 지방

세수는 32.3조원으로 총세입의 18.3%만을 조달하고 있다. 세외수입을 합쳐도 일반회계세

입의 22.9%를 조달한다. 나머지는 모두 중앙과 광역의 이전재원으로 조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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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를 확충하는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복원 실시된 이후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성을 위해 

논의되어온 내용을 요약하면 세출의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사무권한의 지방이

양, 세입의 자치를 위한 세원의 재배분,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국고보조금의 포

괄보조금화, 과세의 자주권과 기채의 자주권,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위한 제도

적 개선 등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복원 실시된 이후 재정의 자주성은 근본적

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집행의 자주성은 부여되고 있지만 결정권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다. 이른바 중앙집권적 집중체제가 분산체제로 이행했

을 뿐, 아직 근본적인 분권체제로의 개혁은 여전히 미완의 상태로 놓여 있다. 

세입의 자치를 위해 현실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그 편차가 

매우 크다. 다양한 견해를 분류하면 일반재원주의, 규제완화론, 자주재원주의 

세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반재원주의란 이전재원이라도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재원이면 지방

재정의 자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이다. 특히 용도가 특정화된 국고보조금

을 지방교부세와 같은 일반재원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견해는 지방

세라는 자주재원 보다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재원에 의한 이전재원 확충

이 지방재원으로서 더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즉 지방정부에게 세입의 자치는 

없어도 세출의 자치는 성립할 수 있으며, 세입의 자치보다 세출의 자치가 중요

하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치를 복원시킬 때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지 않고 지방양

여금제도를 신설한 것이나,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13.27%로 복원시킨 것

도 이러한 견해에 입각한 것이다. 또한 2000년부터 법정교부율을 15%로 인상

한 사례, 또는 노무현 정부가 19.24%로 인상한 사례 등은 이러한 견해가 정부 

안에서나 학계에서 강하다는 반증이다.

일반재원주의가 세입의 자치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지방정부간에 재정

력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방세라는 자주재원을 강화하면 경제력이 풍부

한 지방정부와 빈곤한 지방정부 간의 재정력 격차가 심화되어 가난한 지방정부

는 자기통치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세수입의 일부를 일반재원으로서 

지방정부에 이전하면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면서 지방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재원주의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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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정력 격차를 이유로 모든 지역에서 세입의 자치를 박탈하려는 것은 

획일성을 강제하는 집권체제의 변태일 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획일적인 세

제 설계가 재정력 격차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2만 

내외의 군 지역에 획일적인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또한 세입의 자치가 없어도 세출의 자치만 성립하면 지방정부의 재정에 관한 자

기결정권이 회복된다는 일반재원주의의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더구나 일반재원

주의는 재정의 자기결정권을 전제로 성립하는 자기책임(accountability)문제를 무

시하고 있다. 일반재원주의 하에서는 재정착각(fiscal illusion)이 생겨 지역주민이 

행정서비스의 편익과 부담을 의식하기 어려워 자기책임성이 발휘되지 않기 때문이

다. 나아가 이전재원이 지방재정수입을 주도한다면 지방은 굳이 주민부담을 증대

시켜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지며, 그 결과 공공서비스 공급 상의 

효율성은 저하되고 지방의 재정책임성은 상실된다. 연성예산제약의 문제가 발생한

다. 

그런데 세입의 자치가 없으면 세출의 자치도 없다. 지방재정이 일반재원으로 

운영된다면, 비록 그 용도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지방재정의 규모 자체가 중앙

정부에 의해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둘째 규제완화론의 견해가 있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통제는 크

게 예산편성권 통제, 조세통제, 기채통제로 집약된다. 예산편성지침과 투자심

사 등 예산의 편성과정에 대한 관여에서부터 조세의 종류, 과세대상, 세율 등 

과세권의 제한, 기채의 승인 등 재정운용 과정에서 가해지는 중앙의 통제는 실

질적으로 자치재정을 제약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조세통제나 기채통제를 완

화해야 한다는 규제완화론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들은 지방교부세라는 이전재원을 통해 전국 획일적인 재정수요를 충족해

주면 그것을 넘어서는 선택적 재정수요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서 지방정부

가 증세와 기채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그러면 공공서비스의 수

익과 부담이 일치하여 자기책임성에 바탕은 둔 재정수요의 충족이 가능해진다

고 주장한다. 

지방세나 지방채 같은 비이전재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세통제나 기채통제

와 같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세원의 재배분을 수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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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규제완화는 오히려 지방재정을 축소시킬 수 있다. 

국세에 의해 지방의 세원 이용가능성이 규제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한 채, 지

방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도 지방의 징세노력은 제한적이다. 규제완화론은 지

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요구에 반대논리로 활용될 뿐이다.

예컨대 탄력세율제도도 세율인상보다는 세율인하 가능성이 높고, 조세경쟁

과 조세수출문제만 심화시킬 수 있다. 즉 세출권한에 걸맞게 세원 재배분이 이

루어진 다음, 재량지출의 재원조달을 위해 추가세수가 필요한 경우 탄력세율을 

활용하도록 제도화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규제완화론은 필요행정수준을 보장하는 중앙정부의 ‘조정책임’을 부정함으

로써 ‘공공의 영역’에 경쟁원리를 적용하려는 것이다. 지방정부 상호 간에 ‘협

력’관계가 아니라 적대관계를 형성할 뿐이다. 

셋째로 중앙의 재원보장책임을 전제로 한 자주재원주의의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지방정부가 지방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자주재원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중앙정부가 지역 간 재정력 불균등을 해소하여 전국적으로 일정한 필요

행정수준을 보장해주는 ‘중앙책임’(central responsibility)을 짊어지는 것을 전

제조건으로 한다.(이재은, 2002a)

중앙책임은 지방정부 간의 협력원리, 즉 지방정부가 상호 이타적 행위를 발

휘함으로써 서로 돕고 북돋우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에

서 에르쯔베르거가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했을 때의 구호는 “독일은 하나다”였

다.(神野直彦, 1998, 이재은 역, 2000) 고령화와 실업증가 등 사회통합이 더욱 

중요해지는 21세기에도 중앙책임은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정한 범주 

안에서 조세통제와 기채통제는 용인되어야 한다.

예컨대 재정긴장상태에 빠진 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거

시적 경제조정의 필요만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채에 대한 

총량규제는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지방교부세가 재정력 조정이라는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표준세율이라는 조세통제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필요

행정수준을 보장하는 틀은 지방교부세라는 재정조정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재정분권 개혁에서는 자주재원주의에 입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다. 물론 자율적 재정운용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

어야 하며, 동시에 필요행정수준의 보장이라는 중앙책임은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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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재원주의는 중앙-지방정부 간 기능을 재배분할 때, 이에 걸맞게 세원도 

재배분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만 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법칙에 따라 지역 간 재정력의 불균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

적 결속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국민최저(또는 표준)행정수준’을 실현하도록 

재정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세입의 절반 이상을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구조를 개

선하려면 전면적 세제개혁이 불가피하다. 세원이양은 소득･소비세 등 기간세목

을 대상으로 하고, 세제를 다원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재정력 격차 문제와 지역

균형발전 문제는 지방세제가 아니라 재정조정제도의 재설계로 해결해야 한다. 

수직적 재정조정제도만이 아니라 사회적 결속을 위해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2.�지방세�확충의�전제조건:�기능재배분과�재정책임성

지방재정의 자율성, 재정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를 확충하려

면 재정여건을 전망하면서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에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

편해야 한다.(이재은 외, 2018) 

2000년대에 들어와 한국경제의 저성장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가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저

성장이 지속되면 세입증가율은 낮아지는 반면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지

출 요구는 높아지면서 적자재정과 국가채무의 증가가 항상화할 가능성이 있다. 

다행히 최근 세수가 목표치에 비해 크게 증가하면서 일시적인 여유가 생겼지

만, 윤석렬 정부가 감세정책을 채택하면서 재정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지방의 재정건전성은 아직까지 매우 양호하지만, 높은 중앙재정의존도 때문

에 중앙정부 재정이 악화될 경우에 지방재정도 긴장상태에 빠질 수 있다. 우리

나라 재정의 중장기적 전망은 세입과 세출 양 측면에서 그리 밝지 않다. 저출

생･고령화 추세와 양극화 심화는 사회복지 관련 재정수요를 빠르게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세 이양과 이전재원 확충 등 지방재정의 양적 확충에 관한 논

의에는 이러한 전체 재정여건과 전망에 대한 명시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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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원의 제약을 무시하고 지방재정의 양적 확충만 지향하는 재정분권 논의

는 제한적이다. 재정분권을 추진하려면 중장기적 재정 전망 하에서 중앙과 지

방간 기능의 재배분, 지방세의 확충, 지방세제의 정상화, 재정조정제도의 재편, 

지방재정지출의 효율화 등에 관한 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보조금이나 

교부세 등 이전재원은 세출권한(재정지출책임)의 배분과 세원배분에 있어서 

상･하위 정부 간 수직적 불균형과 지방 상호 간 수평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

한 장치로서 역할을 한다.

지금의 중앙-지방 간 기능 배분 상태를 주어진 것으로 전제한다면, 전체 재정

자원의 제약 하에서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할 때 기능 재배분은 필연적이다. 기

능의 재배분 논의에서 핵심적인 연결고리는 국고보조사업이다. 국고보조사업

을 대폭 축소, 정비하여 일부 사업을 지방사무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

사업은 과거 SOC 등 지역개발 위주에서 사회복지사업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었

다. 따라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방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고 전국 공통적인 기준이 필요한 현금급여 중심의 

보편적 복지사업(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복지 등)은 중앙정부의 책임

으로 하고, 보육, 노인요양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 지원과 사회기반 투자 성격의 

현물급여 중심 복지사업은 지방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12) 

지역개발이나 SOC 투자 관련 국고보조사업 중에서도 전국적 또는 광역적 파

급효과보다는 국지적 성격이 강한 사업은 지방이양을 검토할 수 있다. 국고보

조사업 중에 재정형평화(교부세)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한 사업은 지방세 확충

에 따른 기능재배분과 함께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13) 

끝으로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과 함께 재정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재정분권의 핵심과제로 세원이양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높은 

재정의존성 하에서 지방이 경험했던 다양한 형태의 자치권 제약이다. 이전재원

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12) 전통적으로 소득재분배는 중앙정부의 기능으로 분류되지만, 제2세대 재정분권이론에서는 

재분배에 대한 차별적 선호, 재분배 역량의 지역　간 차이 등으로 인해 정보 파악이 용이한 

하위정부가 소득재분배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는 하위정부가 충

분한 재정자원을 보유한다면 자체재원을 활용한 분권적 재분배정책을 통해 소득재분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최병호, 2015, 이재은 외, 2018). 

13) 다만 이런 사업들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므로, 정비 과정에서 지역의 

반발이나 정치권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44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7권 제2호

와 개입 가능성도 커진다. 즉 중앙정부는 지방의 후견인으로서 지방의 세입과 

세출 전반에 걸친 재정적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 한다. 이는 다

양한 형태의 자치권의 제약과 통제로 나타난다. 

지방세 확충에 대한 오래된 요구는 재정의존성을 줄이는 것이 중앙정부의 개

입과 통제의 최소화와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적 의사결정의 필요조건이라

는 생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최병호, 2017) 

그런데 이러한 필요조건이 충족되면 자연스럽게 지방공공재 공급의 효율성

이 제고되고 주민들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이 높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지방세 

확충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권 향상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재정책임성이 동

시에 달성되려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세의 가격기능이 작동해야 하는데, 지방공공재가 제공하는 편익과 

지방세 부담을 부분적으로나마 연계할 때 비로소 지방의 재정지출이 자율적으

로 통제되고 적정수준의 공공재 공급이 보장된다.

둘째, 지방세의 가격기능 작동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등 재정조정제도에 의

한 연성예산제약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세제의 정상화를 위한 대폭적인 세제개혁이 필요하다. 

넷째, 공공부문의 의사결정과 선택행위에 대한 적절한 통제기제와 함께 주민

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긴요하다.

적어도 지금까지 진행된 재정분권 논의에서는 지방세제나 지방재정조정제도

의 근본적 개혁에 관한 논의는 제한적이고 형식에 그쳤다. 

지방재정의 자율권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중앙정부의 통제장치의 완화･해

소,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제고 등은 추진되었지만, 지방세제 자체의 

개혁 및 자율적인 재정규율의 제도화 등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이었다. 조세법

률주의의 제약이 존재하는 한 지방세의 세원(과표)과 세율결정권의 자율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제까지 지적되어왔던 지방세제 상의 문제점은 적극적으

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연성예산제약 문제를 해소하려면 이전재원 교부방식도 대폭 개편해야 한다. 

지방(보통)교부세와 함께 국고보조금이 재정부족 자치단체를 과도하게 배려하

는 방식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문제점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되고 있

다.(최병호･정종필･이근재, 2008; 주만수, 2017) 특히 보통교부세 배분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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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개혁해서 재정수요 증가와 세 부담 증가가 부분적으로나마 연계되도록 유

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세출 증가와 세 부담 증가의 부분적 연계를 의무화하는 방

식도 고려할 수 있다. 의무지출은 제외하더라도 재량지출의 경우는 세출효율화

를 통한 증가 억제 노력과 주민들의 부담 증대를 전제로 확충하는 장치를 고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년 대비 재량지출 증가분의 일정 비율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주민들의 세 부담을 늘리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Ⅴ.�재정분권개혁의�착종�현상과�개선방향

자치분권개혁 20년이 흘렀다.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기대만큼 큰 진전은 없

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자치분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사회가 ‘분권지상주의 또는 분권도구주의에 빠져 있다’(유재원, 2018)거나 

‘국세를 최대한 많이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정치권을 지배’

(김재훈, 2020)했다거나 제도의 도입 및 변천에 중요한 논거로 제시된 것들이 

신화에 가깝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비판이 제기된 것은 문재인 정부

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를 거쳐 6:4까지 높이는 것을 재정분권의 목표치

로 제시하고, 재정분권TF의 폐쇄적 논의를 통해 지방소비세를 이양 대상 세목

으로 결정하고, 이후 2단계에 걸쳐 지방소비세율을 14.3%p 인상하는 것으로 귀

결된 것과 관련있다. 

개혁의 양적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수치를 제시하고, 이것이 그대로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그 합리적 논거는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비판적 논의

가 다양하게 분출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 

더구나 목표치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대상세목을 지방소비세로 특정한 점, 

세율인상의 목표치가 특별한 논리적 근거를 갖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 지

방소비세만을 인상해서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 등은 비판의 여지를 

넓혔다.

김재훈 교수는 ‘지방소비세의 도입 및 변천을 볼 때 이러한 상충된 가치(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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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효율성, 형평성)들 가운데 경제적 합리성(효율성)보다는 정치적 합리성(형평

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고, 그 논거로서 제시되는 주장들에 일정한 신화적 

요소가 있다고 비판한다. 제1세대 재정연방주의이론에서는 지방정부가 지방공

공재 제공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정부가 지방세를 

통해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의 재정분권론자들은 ‘최대한 많은 기

능이 지방정부에 배분되어야 하고, 따라서 최대한 많은 재원이 지방세로 배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Oates의 분권화정리와도 배치된다고 평가

한다. 김 교수는 이러한 주장들이 신화처럼 지방소비세의 도입 및 변천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파악한다. 전체적인 논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지방소비세 도

입 및 확대 과정의 파행성에 대한 지적으로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런데 ‘최대한 많은 기능이 지방정부에 배분되어야 하고, 따라서 최대한 많

은 재원이 지방세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재정분권론자를 하나

로 싸잡아 비판한다는 허점이 있다. 논자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재

정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현재의 기능배분이 자치분권논리(보충

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특정한 사무･사업

을 결정하고 지방정부에 실시를 강제해온 점(의무강제), 의무를 강제하고도 그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지방에 분담시킨 점, 수시로 각종 지침이나 

지시를 통해 지방행정을 통제하는 행위 등 지방자치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재정 확충을 지방세로 더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방재정 실태에 기반

한 것이다. 재정사용액의 형식적 배분과 실질적 배분이 크게 괴리되는 이유는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비율이 오랫동안 8:2로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반재원주의나 규제 완화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세의 지방세 이

양이 필수적이며, 그 핵심 대상이 기간세목인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이다. 

여기에 재정연방주의 이론을 들이대 비판하는 것은 현실과 이론의 괴리만 더 

커지게 만드는 것이다. 만일 사회과학에서 현실의 문제를 설명할 수 없는 이론

이라면 이론을 재구성해야 한다.

역대 정부의 분권정책을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치분권개혁이 어

떤 일관된 논리 틀 위에서 국가의 정부 간 관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계획으

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은 동의할 수 있다. 정권의 이념적 지향이 반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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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제2세대 재정연방주의이론이 지적하듯이 중앙관료와 정치인, 자치단체

장과 지방의원, 지역주민 등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주체들이 자신들의 이

해관계를 관철하려는 행동이 가세하여 전문가(이들도 이념적 지형에 따라 결론

이 다르게 도출되지만)들이 제시하는 개혁의 이념형(당위적 방향성이 반영된 

주장)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현실이다. 즉 이론은 현실을 비판하

는 잣대가 되지만 현실은 이론이 제시하는 방향으로만 전개되지 않는다.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재정제도는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1987년 헌법체

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조항은 제헌헌법보다도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1987년 개헌을 추진했던 민주화운동 세력들도 중앙정치

의 민주화(대통령 직선제)를 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관선 지방행정에 의한 지역

의 통제가 정권교체의 장애요인이라는 인식 위에서 지방자치의 복원에 급급하

여 지방자치를 위한 충분한 내용을 헌법에 담아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민

주화 세력인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려 했던 이유의 하나

가 바로 부실하게 규정된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개정하여 온전한 자치분권체

제를 구축하려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보면 시민사회의 요구가 

많이 반영된 자치분권형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한국에서의 재정분권개혁은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정부 간 재정관계를 지배-종속관계에서 대등-협력관계로 바꾸려는 것이며, 제

도의 설계는 민주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앙

의 조정역할을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은 합의된 사항이다. 

그런데 실제로 개혁의 추진 주체는 근시안적 시야에 갇혀있는 관료와 정치인

들이다. 이들은 국민 또는 주민의 시각이 아니라 정파적 이해관계에 함몰되어 

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소비세를 비롯한 국세의 지방이양을 논

의하는 단계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대립은 한 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지방분권개혁이 시대적 조류인 동시에 한국의 

역사적 발전단계의 필수적인 과제라는 인식에 동의하지 못하는 기획재정부(중

앙집권의 관제탑)는 국가재정(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장기적 미래상을 그리지 

못하고, 단기적 부처이기주의에서 한발짝도 내딛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정치적 

관계에 의해 세원이양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면서도 반대로 일관했고, 결과적으

로 합리적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의 기회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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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기에는 매5년 마다 세제개혁을 추진했고, 세제개혁의 방안은 국내외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장래를 전망하고, 조세부담율이나 세제의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제의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부가가치세가 도

입되는 과정을 보면 세제개혁이 얼마나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말해

준다. 재정자립을 위해 재원조달이 시급했고, 재원조달효과가 큰 부가가치세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10년 전부터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도입에 필요

한 사전준비사항을 검토했다. 1977년에 부가가치세를 실시했지만, 이미 1972

년 세제개편에서 이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고,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에 따른 

국민반발을 고려하여 1974년에 누진적 종합소득세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보완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조세체계는 그때그때 정파적 이해에 따라 구성하

는 것이 아니라, 과세원칙과 조세의 성격 등 재정･조세이론을 바탕으로 국가의 

물적 토대로서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표체계나 세율변동이 아니라 

조세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세제개혁은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야 사회경제적 부

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시간에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개혁이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이미 이때부터 지

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논의되었음에도 2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지방소득

세와 지방소비세의 당위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바람직한 제도의 설계를 고민하

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통제력을 지키려는 기획재정부의 근시안적 자세는 국

가적으로도 아쉬운 대목이다. 재정분권개혁이 착종된 모습으로 전개되는 바탕

에는 집권체제의 관제고지를 유지하려는 기획재정부의 강고한 저항도 중요한 

요인이다. 

물론 행정안전부의 소극적 역할에도 아쉬움은 남는다.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문제점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자치분권체제에 적합한 지방세제를 구축하려는 

중장기적 노력이 실종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조세개혁 특위 시절

에는 당시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방세포럼이 이어졌

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개혁논리를 구축하기

도 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는 과정에서나, 이후 지방소비세율이 인

상되는 과정에서는 자신들이 관장하는 조세규모가 확대되는 것에 안주하는 모

습이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 자치분권종합계획에 지방소득세의 규모확

대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음에도 행정안전부의 실행계획에는 지방소득세의 



재정분권 개혁의 착종: 이론과 현실의 간극 49

도입방안을 고민한 흔적이 없다. 

여기에는 전문가들의 안이한 협력도 일조한 것은 아닌지 숙고해볼 일이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려는 방안을 합리화해주는 연구에 매몰되지 않았는지도 

반성해볼 일이다. 지방재정학자들도 엄정한 객관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국지

방재정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밝히고, 지방재정제도와 지방세제의 실태를 분석 

점검하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검토하

여 미래지향적 제도설계에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관념적 추상적 이론 틀이나 

해외사례가 아니라 한국의 현실에 대한 구체적 분석에 바탕을 둔 실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개된 자치분권개혁, 특히 재정분권개혁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규

범적 실증적 교차분석이 필요하다. 필자는 재정분권개혁의 당위성은 제1.2세대 

재정연방주의이론만이 아니라 자본주의발전단계에 따라 변모해온 정부 간 관계

의 역사적 변모과정에 주목하면서, 각국의 역사적 발전과정의 특성이 정부 간 

관계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즉 한국의 중앙집권적 분산체제의 배경에는 한국자본주의 발전과정의 특성

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대한 맹목적 신뢰가 작동

하고 있다. 국가주도의 불균형성장전략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에 성공한 한국자

본주의는 이미 고도로 독점화된 재벌지배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이미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 자체가 배제되고 있는데, 시장경쟁을 위해서 정부규제를 개혁해

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모순이 나온다. 정부규제의 핵심은 ‘시장의 실패’

를 초래하는 독점적 요소들에 대한 규제인데, 바로 그 독점(재벌)의 자유로운 

이윤극대화 행동을 위해 최소한의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자치분권도 그동안 국가적 목적을 위해 전국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해

온 고도로 집중된 경직적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체제를 개혁하는 것에서 출발한

다. 국가주도 불균형성장전략에 의해 이미 고도로 양극화된 지역경제구조이지

만, 적어도 생활의 장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특색있는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자치분권체제를 요구하는 이유이다. 권위주의적 

관치행정에 익숙한 주민과 관료들은 아직도 자율적 행정보다는 중앙의 지침이

나 지시에 의존하는 타율적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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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참여의 기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다수이다. 오랜 권위주의 체제하에

서 삶에 찌든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는 격동의 시기이다. 기술의 혁신이 

인간의 삶의 방식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스마트폰의 등장은 정보의 비대칭

성을 크게 완화해주고 있다. 특히 ‘포노 사피엔스’로 규정되는 1990년대 이후 

세대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처럼 사회경제

구조가 다원화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부문이 경직적인 집권체제를 온존

시킨다면, 국제경쟁에서 뒤처질 뿐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도 떨어뜨리는 요

인이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선도 악도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다. 집권과 분권은 

사회경제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라 전전(輾轉)하는 현상이다. 절대적 현상이 

아니라 상대적 현상이다. 21세기 세계체제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는 위로는 

더 고도화된 집권체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아래로는 더 세분화된 분권체제를 요

구한다. 첨예화되는 세계경쟁에서 이기려면 더 강력한 국가역량이 필요하다. 

최근에 전개되는 미･중 갈등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국가역량은 

기능마비에 빠진 집권체제의 재구조화를 요구한다. 독점보다 시장경쟁이 유효

한 것은 유연한 조정과정 때문이다. 국가체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경직적인 중앙집권체제를 확장해온 중앙정부는 과부하상

태에 놓여 있다. 중앙-지방정부 간 권한의 재배분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과부하

를 줄이고,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고리를 제거하는 것이 국가체제의 효율성을 

위해 바람직하다. 지방정부의 기능도 종래의 지방공공공재에 국한하지 말고, 

현물급여형 준사적재의 공급도 책임져야 한다. 지방분권개혁은 중앙-지방 기능

의 재조정이 필요조건이고, 기능조정에 걸맞는 국세-지방세체계의 재조정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충분조건이

다. 물론 이 과정에 주민참여의 기제를 확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요컨대 

집권체제의 재구조화와 분권체제의 재구성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한편 지방소비세의 도입 및 확대과정에서 드러난 재정분권개혁의 착종상태

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재정분권개혁은 단지 세원이양을 통한 지방세 확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 운영 체계 전반을 자치분권형의 실체에 맞게 바

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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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업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입장

이든 협력적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입장이든 정부 간 관계가 지방분권형으로 바

뀌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다. 1980년대 이후 영미계통 국가와 독일･일본의 신

자유주의적 개혁에서도 분권개혁이 추진되었고, 반대로 사회민주당이 지배했

던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도 협력적 복지사회의 강화를 위한 분권개혁이 추진되

었다. 물론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개혁의 내용이 상이했지만, 중앙정부의 지방

정부에 대한 통제기제의 제거라는 점은 동일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위기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기의 권위적 중앙집권체제를 민주적 지방분권체제로 바꿔야 

하는 것은 필연이다. 정치적 민주화의 확장을 위해서도 지방자치가 중요하지

만, 세계화나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방자치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진보와 보수, 여와 야를 떠나 국가체

제의 개혁에 협력해야 한다. 특히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관제고지를 장악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총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협업은 매우 

중요하다. 

각설하고 재정분권의 착종상태를 개선하여 바람직한 정부 간 재정관계를 구

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기능배분의 기준으로 보충성의 원칙이 천

명되었으므로, 중앙-지방정부의 재구조화를 위한 전면적인 사무권한의 재배분

이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재구조화를 강제하는 수단의 

하나가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재정분권의 지

표를 7:3으로 설정한 것은 어쩌면 일본의 3위1체 개혁에서 배운 것일 수도 있

다. 일본에서는 2000년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한 다음 재원재배분이 교착상태

에 빠졌을 때, 실권을 가진 총무성대신이 개혁의 양적 목표로 국고보조금 4조

엔 삭감을 제시하고, 중앙 각 부처가 대상을 결정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보조금 

삭감에 대한 보전재원은 비례적 지방소득세(3조엔)의 도입으로 해결하고, 세수 

격차를 지방교부세로 조정하는 방안이었다. 그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몇 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개혁을 완성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국고보조금의 삭감목표를 미리 설정하고, 각 부처에 대

상사업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각 부처는 스스로 기능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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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그 방법을 국고보조금 자체의 삭감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금 확대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박탈해온 기제였던 지방비부담의무의 

폐지에서 구하기를 제안한다. 예컨대 2020년도 자치단체보조사업비가 총120조

원인데 국비보조가 86조원이고 지방비부담이 34조원이다. 만약 지방비부담의

무가 폐지된다고 가정하면 지방은 34조원의 가용재원이 증가한다. 지방으로 세

원을 이양하지 않아도 재정의 자율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중앙정부는 국비 

86조원만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므로 스스로 구조조정을 통해 중요도가 떨어

지는 사업을 폐지 또는 통합하여 추진할 것이고, 그러면 인력과 조직도 여유가 

생길 것이다. 인위적인 조직의 통폐합은 구성원이나 이해단체의 반발이 거세지

만, 자발적 구조개혁은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을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국고

보조금에 대한 지방비부담을 모두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지출이나 

필수적 SOC기반정비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할 대상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비부담율의 일정한 제한조건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유사

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기능의 재조정이 이루어지면, 사무･사업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해

야 할 것이다. 우선 세출수요를 고려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을 설정하

고, 국세와 지방세체계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세제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핵심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이다. 원칙적으로 

조세원칙에 맞게 세제를 설계해야 재정분권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 즉 자율성

과 책임성이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재편해야 하

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원이양과는 별개로 현행 지방세체계의 파행적 요소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우선 지방세체계를 다원화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특·광역시와 도 두 

개의 틀로는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기 어렵다. 적어도 특별시와 자치구, 광역시

와 자치구, 도와 시, 도와 군으로 나누어 세목을 할당해야 자체재원의 비중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지방세목 중에 지방공공서비스의 재원이 아니라 국가정책

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는 조세, 부과주체와 사용주체가 다른 조세, 납세지와 

주소지의 불일치 등 과세원칙과 모순되는 세목 등등의 세제가 합리적으로 조정

되어야 한다. 때로는 지방세의 국세이양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세원이양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별 세수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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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는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재정조정책임이 선행되어야 한

다. 즉 지방교부세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제도를 주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치단체가 세입예측이 가능하도록 단순화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정치적

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데 지방소득･소비세가 확대되면 지방교부세만으로 재정력 격차를 조정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을 보장하기 위한 역

할은 지방교부세가 담당하고, 시민최저수준(civil minimum)을 보장하는 역할은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로 보장해야 한다. 서울시의 재산세 제도와 같이 지방소득

세와 지방소비세도 일정부분을 공동세로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배분기

준은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넷째 세출의 자치와 세입의 자치를 제약하는 요인들도 개선해야 한다. 지방

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기초정부에 대한 광역정부의 통제는 기본적으로 

모두 제거해야 한다. 특히 법률적 통제가 아닌 행정적 통제(지침, 지시 등 행정

절차를 통한 관여)는 배제되어야 한다. 

다섯째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빠져버린 주민자치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군사정부가 읍･면을 통합하여 군으로 만들고 시･읍･면 자치

를 시･군 자치로 만든 것은 집권화의 과정이었지만, 주민의 민주주의 훈련 기회

를 박탈하는 퇴행적 조치였다. 시･읍･면 자치가 유지되었다면, 경제발전과 함

께 주민자치역량도 이미 선진국수준으로 높아졌을 것이다. 따라서 준 지방자치 

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위

해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기제를 확대하는 

것도 재정분권의 주요과제이다. 

끝으로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와 지방세제에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개념이 

적지 않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도 연구자 간에 인식이 공유되지 못하는 용어

나 개념들이 많다. 예컨대 전술했듯이 재정자주도는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

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14) 잘못된 용어 정의는 인식체계를 교란시키므로 

학회를 중심으로 올바른 용어법을 정리해야 한다. 

14) 윤석렬 정부의 국정과제 112번째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에는 ‘재정자주도 기반 목표 

설정’,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이 기술되어 있다. 잘못된 용어가 개혁의 방향마저 오도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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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마무리�글:�헌법개정의�필요성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지방

자치의 기본이념이다. 국가로부터 독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는 중

앙정부가 수행하고, 지역적으로 다양성이 필요한 문제들은 지역이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자치분권개혁의 기본이념이다. 집권체제

가 전쟁이나 공황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국면에서 강화되는 이유를 역으로 해

석하면 평상시에는 자치분권체제가 사회를 지탱하는데 더 효율적이라는 의미

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민족과 국토가 분단되며 동족상잔의 

전쟁을 경험하고, 빈곤한 후진국에서 탈출하기 위해 강력한 권위주의적 국가체

제를 유지하며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후진국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경제성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화에도 성공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진

입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이 압축적으로 전개되었고, 그러다보니 고도성장

의 그늘도 짙고, 민주화의 과정도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대립적 용어이지만, 한 나라를 운영하는 국가체제로

서는 상호보완적인 요소이며, 중앙-지방정부 간의 관계에서 자율과 협력의 적

정한 조화의 문제이다. 그러나 정부 간 관계도 사회경제적 구조의 영향을 받는

다.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징과 정부 간 관계의 구조(중앙집권적 분산체제)

가 상호 조응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국가체제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였다면, 선진국 

단계에 진입하는 국가체제는 유연한 지방분권체제가 아닐까? 지방정부가 사회

경제적 위기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전쟁이나 경제공황, 기후위기와 대형 재난 등 국가적으로 대응

해야 하는 문제들은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상적인 

국민들의 삶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지방공공재), 공동체적 대응이 필요한 현물

급여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긴급한 구휼 등은 주민에 가장 가까운 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게 된다.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도 중앙방역당국보다도 지방자치단체

가 주민 안전에 더 유효한 역할을 수행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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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의 관계를 유연한 지방분권체제로 전환하려면 앞에서 언급했

듯이 행정분권(기능 재조정), 재정분권(세원 재배분과 재정조정제도 재편), 정치

분권(자치입법권 강화), 주민분권(주민참정 기회 보장)을 조화있게 추진해야 한

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체제를 구축하려면 1987년 체제의 헌법을 바꾸어

야 한다.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조항은 중앙집권적 분산체제라는 과도기적 형

태를 보장할 뿐, 자치분권공화국에 걸맞는 자치권을 보장할 수 없다. 본질적인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

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을 이어받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다. 

헌법 제50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지방정부는 지방세의 세목선택권, 과표결정권, 세율결정권이 제한되어 있

다. 기능배분에 따라 세출권한이 주어지더라도 근본적으로 세입권한에 제약이 

있어 공공서비스의 수혜와 그 비용의 부담이 대응관계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 공평한 조세부담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은 설정하더라도, 자치조례로 

세목선택, 과표 및 세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자치재정이 가능해진다. 개헌이 필

요한 이유이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지방정부는 지속적으로 분권형 개헌을 촉구해왔다. 문재

인 정부가 자치분권공화국을 내걸고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출했으나 국회는 

제대로 논의도 없이 무효화시켜 버렸다. 

분권형국가를 지향하는 지방분권개혁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범주를 제한하고 있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요구내용은 다양하지만 요약하면 다음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제117조와 제118조의 내용을 

종합하여 기능배분원칙과 세원배분원칙 등 자치분권의 기본 틀을 분명하게 규

정해야 한다.

둘째 자치입법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셋째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헌법개정에서와 같이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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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재원의 보유 및 

조세징수권을 명시해야 한다. 즉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정책임성이 발

휘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주재정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포괄적인 자주재정권

을 선언하고 동시에 ‘이중과세가 아닌 한에 있어서 조례로서 세목과 과세표준 

그리고 세율을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넷째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반영하여 헌법에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불균

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적절한 재정조정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중앙정부의 재정조정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끝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자치분권개혁이 성

공할 수 있는 첩경이다.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과부하상태에 빠진 중앙집권체제의 획일성을 탈피해야 한다. 지역

의 다양성이 구현되는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려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자치분권

체제가 필요하다. 물론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정부는 공공선을 실현하는 

선량한 관리자가 아니라 선거에서의 승리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가들

과 승진과 보신을 추구하는 관료들과 이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

려는 대중들의 투쟁의 장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수

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경구는 변함없는 진리이다. 자치분권국가는 공짜

로 실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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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자치복원�이후�지방재정의�재원확충�방안의�추이

연도 자체재원 확충 이전재원 확충 기타

지방
의회
복원

1991

-과세확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면세해제)
-세율인상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탄력세율 제도 도입(6개 세목) 
-사용료･수수료 요율조정권 지방으로 전환

-지방양여금제도 도입, 재원(토지초과이득세 
50%, 주세 15%, 전화세 100%)

1992 -지역개발세 도입 -지방양여금 재원 확대 (주세 15%→60%) 

1993 -탄력세율제 확대(공동시설세)

1994 -과세확대(경주･마권세 변경, 경정･경륜포함) -지방양여금 재원 확대 (주세 60%→80%)

민선
1기

1995 -지방양여금 재원 확대 (농특세 19/150)

1997 -탄력세율제 확대(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지방양여금 재원 확대 (주세 100%) 

민선
2기

1999 -탄력세율제 확대(주민세 개인균등할)

2000
-국세의 지방세 이양
･주행세 도입(교통세액의 3.2%)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13.27% → 15%)

2001

-과세 확대
 ･경주･마권세 → 레저세
 ･농지세 → 농업소득세(농업소득 포함)
-국세의 지방세 이양(지방교육세 신설)
 ･주행세율 인상 (3.2% → 11.5%)
- 담배소비세 세율인상

-지방양여금 재원 확대
 ･전화세 폐지
 ･교통세 포함(14.2%)

2002 -주행세 배분기준 변경(지방세 보전분 우선)
-지방양여금 재원 확대(농특세 
19/150→23/150)

민선
3기

2003 -과세 확대(등록세 : 소형선박 포함)

2004
-과세 확대(취득세 : 골프연습장)
-주행세율 인상 (11.5% → 17.5%)

2005

-종합부동산세 신설(2005년)
 ･지방 부동산보유과세(재산세) 개편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15%→19.13%)
 ･분권교부세 설치
-지방양여금 폐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국고보조금제도 개편

2006
-과세확대(지역개발세: 원자력발전)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19.13%→19.24%)

 ･부동산교부세 신설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 도입

민선
4기

2007
-부동산과표의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
 ･거래세율 인하 (5% → 2%)

2008 -서울시 재산세의 공동세원화 (50%)

2009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법인세 세율인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민선
5기

2010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5%) 도입
-기존 지방세목의 간소화(농업소득세, 사업소세 
폐지)

-분권교부세 기한 연장(2014년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2011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분법
특･광역시 세목 재할당

-영유아보육지원보조사업 대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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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2013 - 취득세율 항구인하 -의무보육 보조율 15%p 인상

2014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5% → 11%)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화력발전)

-분권교부세 대상 일부 보조사업화

2015 -지역자원시설세 및 담배소비세 세율 인상
-분권교부세 폐지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2016 -조정교부금제도 개편(불교부단체)

민선
7기

2019 -지방소비세율 인상 (11% → 15%)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2020 -지방소비세율 인상 (15% → 21%) -지역자율계정 사업 일부 지방이양

2021 -지방소비세율 인상 (21% → 23.7, 25.3%)
-지방소멸대응기금 설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보조율인상

자료: 이재은(2018)을 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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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adox�of�Fiscal�Decentralization�Reform�in�Korea

Lee, Jae Eun

This paper focuses on the paradoxical phenomena in the fiscal decentralization 

reform in Korea.

Korean system of local autonomy, disrupted by the military coup in 1961, 

was restored in 1991, when voters began to directly elect the local councils. 

But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Korea are still criticized as centralized 

with devolution of some administrative functions, especially on the fiscal 

relations aspects.

Soon after the restoration, local communities demanded the decentralization 

reform i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cluding the fiscal system. And President 

Roh Moo-hyun commenced the decentralizing proces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2003 with the innovation of central government, which is succeeded 

by every president after Roh to the President Moon Jae-in in different degrees 

of concerns. 

O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in the every 

presidential adminstration from 2002 to 2022: The more the central government 

try to enhance the fisc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he more the 

degree of dependency on the central government has deepened including 

the central intervention mechanism to the local public finance, rather than 

improving the fisc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The discrepancy in the tax revenue raising capability among the regions 

is the main factor distorting the redesigning of the local tax system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or example, when introducing the 

local consumption tax in 2010, basic principles of local taxation has been 

dismissed. Local consumption tax revenue is distributed by the formula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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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sis of a differential weighting of consumer’s expenditure by regions. 

Thus the ratio of outward local tax revenue to the total tax revenue has 

increased without tax autonomy and fiscal efficiency & accountability. An 

outward appearance is consumption tax, but actually it is just another 

fiscal equalization fund distributed by the central authorities. Despite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during the last 20 years the degree of fiscal 

autonomy has consistently decreased because of the rapid expansion of the 

specific subsidies by central (including provincial) authorities. I call this 

phenomenon the paradox of decentralization policy.

  

Keywords: fiscal decentralization, local income tax, local consumption 

tax, specific subsidy, local autonomy on expenditure an 

revenue, fiscal gap


